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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제제 절절절 문문문제제제의의의 제제제기기기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대단
히 어려운 문제이다.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서 최선안을 선택하는 문제가 연구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답변
하기에 쉽지 않다.우리 인류가 영원히 풀지 못할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
가 넌센스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엄청난 문제보다는 기업과 인간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도출되는 이

슈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제기해보자.우선 기업의 존재 이유는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잉여가치를 창출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즉 이익창출이 기업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기업
행위에 관한 이러한 고전적 견해를 보면 기업 행위는 완전 경쟁을 지지하면서
다른 행위와 구별되는 독특한 행위이며 기업의 목적함수는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고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이라는 것이다.
즉 기업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면서 그 기업에 출자한 주주들을 위하
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 개인이 직접 사회의 이익을 증진 시키
는 것 보다는 기업이 보다 많이 증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있다.즉 기업의 가치창출 과정이 우리가

풀어야 할 사회문제를 모두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즉 공해의 발생과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한 환경
오염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이러한 환경오염은 지구촌의 모든 인류나 동식물
들의 생태계를 파멸시키는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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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업을 둘러싼 경
제적 세력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세력들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부적절한 교육제도,고질적인 실업,자연자원의 파괴,불량주택 문제,불충분하
고 비효과적인 공공시설,기회의 불평등 문제,세대간 인종간의 의사소통 문제
등의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기대에 부응 하여
야 한다는 논리이다.
원래 기업 활동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하나는 경제적

방식(economizingmode)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방식(sociologizingmode)이다.
경제적 방식은 여러 경쟁적인 용도에 희소한 자원을 최선의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공학기사와 경제인이 협동작업을 하는 과정에 나타났으며,기본목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다.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생산물을 얻기 위
해 기계의 설계 및 활용에 공학지식이 이용되고 인간과 기계의 배합에는 노동
력의 합리적 분업화,기능의 전문화,생산함수의 이용,수송에 있어서 최적 일
정계획의 수립 등 경제학의 지식이 이용된다.경제적 방식,즉 경제화라는 용어
는 극대화,최적화,최소비용 등의 의미인데 한마디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의
미한다.이러한 경제화 방식은 모든 개인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즉 모
든 비용과 효익은 개인을 기준으로 인식되고 측정 된다는 것이다.물론 사회적
방식도 합리성의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경제화 방식이 개인의 만족에 초점을 맞
추는데 반해 사회화 방식은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적 접근이냐 사회적 접근이냐로 나누어 거론하는 이유는 사회라는 용어

속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서 사회정의를 확립 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경제화 방식과 사회화 방식 중 어느 방식을 가지고 오
늘날의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그것은 개인의 철학이나 경제관
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한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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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제적 접근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은 이
익의 창출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의 목적이 이익창출이라면 그러한 기업 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공재가 부족하고 부의 편재가 심하며 불공평한 사회라고 생각할
수 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할 수 도 있을 것이다.기업도 사회구성의 한 단
위이므로 기업활동의 내용이나 방향에 따라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더욱 심화시
킬 수도 있고 또는 개선시킬 수도 있다.기업의 이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잘 예방하거나 해결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사회질서와 사회
풍요를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렇듯 개인이나 기업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존재하고 있
다.따라서 순수 위험이나 투기적 위험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물적 및 인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또한 이러
한 일이나 또는 이러한 일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 하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
는 것이다.결국 조절되지 않는 손실의 우연성에서 기업의 재무구조에 주는 심
각한 영향을 예방하는 것이 기업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이익의 한계점을
높임으로써 기업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이것이 위험관리의 목적이
며 이러한 위험관리가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
이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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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와 관련된 산업재해원가를 측정,기록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정립
을 위하여 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도입 후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산업재해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생산계통 속
에서 추진될 때 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재해
라는 용어와 산업안전보건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란 작업환경이나 작업활동 등의 노동과정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의 신

체적 장애를 말하는데 노동장애라고도 한다.현대기업의 생산체계는 복잡한 기
계의 조작과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건강에
대한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생
산체계에 잠재하여 있는 위험을 조사 분석하여 그것을 정보화하여 이해관계자
에게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
다.이론연구에서는 재해이론과 재해의 예방 그리고 재해의 보상이론에 대하여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였으며,실증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에 대한 제도가 기업현장
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반영되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실증분
석을 하였다.실증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 기업체와 해당자에게
우편과 E-mail,방문조사를 함께 하였다.설문조사는 경인 지역에 본사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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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의 건설업체의 최고경영자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건설업체의 범
위는 정규직 30명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고,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으로서 산업재해의 이론적 고찰과 산
업재해의 결정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제3장에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
제도의 도입의지와 도입 후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설정과 측
정치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회계활동의 관련연구와 성과측정모형을 기초로 연
구모형을 설계하고,변수를 정의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제4장에서는 표본을
구성하고 수집된 표본자료에 대한 측정항목별 통계분석을 통하여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였다.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
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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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제제제 절절절 산산산업업업재재재해해해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기계문명이 현대사회를 산업사회라고 할 만큼 인간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
든 생활영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재해는 인간이 생
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론과 범위를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1) 또한 그 개념도 사고나 사건 등과 혼동하기가 쉽고 각국마다 의미상
의 차이가 있다.이하에서 그 발생이론을 고찰하여 그 개념을 정립 하고자 한
다.
원래 재해의 발생에 관한 이론에는 도미노 이론(domino'stheory),휴먼 에러

모델(humanerrormodel),사고/사고 모델(accident/incidentmodel),역학 모
델(epidemiologicalmodel),시스템 모델(system model)및 복합 원인 이론
(multiplecausationtheory)등 이 있다.2)

도도도미미미노노노 이이이론론론과과과 재재재해해해 진진진화화화 이이이론론론
도미노 이론은 5가지의 요인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사고상해를 야기한다

는 이론으로서 Heinrich모델 에서부터 시작되어 Bird모델,Adams모델,Weaver
모델,Zabetakis모델로 이어지고 있다.3)

1)강수헌,“안전관리 요인과 효율성”,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pp.48-52.
2)D.A.Colling,IndustrialSafety managementand Technlolgy,Prentice Hall,
EnglewoodCliffs,1990,pp.27~35.
H.W.HeinrichandDanRetersen,NestorRoos, .,pp.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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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의 도도도미미미노노노 이이이론론론
Heinrich에 의하면 상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구성요소의 연쇄반응에 의

하여 발생된다.4)
(1)유전적 요소 및 사회적 환경(ancestryandsocialenvironment)
(2)인간의 결함(faultofperson)
(3)불안전한 행동 또는 불안전한 상태(unsafeactorunsafecondition)
(4)사고(accident)
(5)상해(injury)

이와 같은 5가지 요소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도미노 연쇄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중지
시키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요소인 불안전한 행동 또는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
여야 한다.왜냐하면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인간의 결함은 대부분
단기간 내에는 개선이 어려운 요인들이다.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은 사고 직전에 있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하는 일이다.그것은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 개의 도미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사전에 제거 해버리면 연쇄성이 중단되는 것과 같이 사고
전에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첩경이라는 것이다.

의의의 도도도미미미노노노 이이이론론론
Bird에 의해 발표된 최신의 사고발생 연쇄성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개

의 요인들의 연쇄반응에 의해 사고 상해가 발생된다는 것이다.5)

3)Pertersen,D., ,.pp.13~15.
4)H.W.Heinrich, .,pp.14~16.
5)F.E.BirdJr.andG.RobertLoftus,LossControlManagement,InstitutePress,
AdvisionofInternationalLossControlInstitue,1989,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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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제의 결여 -관리(lackofcontrol-management)
(2)기본원인 -기원(basiccauses-origins)
(3)직접원인 -징후 (immediatecauses-symptoms)
(4)사고 -접촉(accident-contact)
(5)상해 -손해 -손실(injury-damage-loss)

즉 안전통제가 잘 되지 않으면 기본원인(기원)이 야기되고 기본원인은 직접
원인(징후)으로 연계되어 드디어 사고(접촉)가 발생한다.그리고 사고의 결과로
인신 상해 및 물적손해 또는 이들의 복합적인 손실이 발생한다.손실제어 즉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 제2단계 요인인 기본원인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그
러면 그 이하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사고가 근원적으로 예방된다는 것이다.

의의의 도도도미미미노노노 이이이론론론
Adams는 Bird의 도미노 이론과 비슷한 사고 연쇄이론을 발표 했는데6)그는

Bird의 이론에 관리결여의 생각을 도입하였다.이 이론에 의하면 사고는 관리
구조,작전적 에러,전술적 에러,사고,상해 또는 손해의 다섯 가지 요인이 연
쇄반응을 일으켜 발생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특징은 전술적 에러(tacticalerror)와 작전적 에러(operational

error)의 개념을 도입한데 있다.사고의 직접원인을 관리시스템 내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의 특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전술적 에러라고 개칭 하
였다.본래 그것은 근로자의 행동 및 작업상태 속의 에러이다.이 관리 이론의
중요한 공헌은 전술적 에러의 기초가 되는 원인의 재 정의에 있다.종업원의
행동이나 작업상태 속의 전술적 에러는 관리자나 감독자에 의해 만들어진 작전
적 에러로부터 야기 된다.그리고 이 작전적 에러는 관리구조 즉 조직의 목표

6)D.Petersen,Human-ErrorReductionandSafetyManagement,AlorayPublisher
Inc.,1984,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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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방법 및 조직의 운영방법에 의해 야기된다.
의의의 도도도미미미노노노 이이이론론론

Weaver,D.A.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작전적 에러와 징후의 개념을 설명하
고 있다.7)사고와 상해를 초래하는 전술적 에러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결과를 낳는다.이러한 결과는 단지 징후일 뿐이다.사고 및 상
해가 곧 그러한 징후이다.사고원인과 시정방법을 찾기 위해 두가지의 개념을
결합한다.그 결합은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뿐만 아니라 사고와 상해 모두 작전
적 에러의 징후라는 원리를 만든다.불안전한 상태,불안전한 행동,잘못된 장
비,결함이 있는 기계의 배치 등 사고의 원인이 된 요인 뒤에는 정책,조직구
조,의사결정,평가,관리,행정 등의 작전적 에러가 있다.
안전기술의 활용 및 시정조치의 이행은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명확히 함으

로써 달성된다.즉 “어떤 것이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인가?”를 묻고 기술적 차
원에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그리고 “왜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가 허용되
었는지”“관리감독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
인함으로써 작전적 에러를 명백하게 한다.8)

의의의 도도도미미미노노노 이이이론론론
이 이론에서 사고의 직접원인은 개인적 요소,환경적 요소,불안전한 행동 또

는 불완전한 상태,물질 에너지의 예기치 못한 이탈,사고,구호의 단계를 거치
면서 발생 된다는 것이다.9)
이 이론에서는 직접원인으로 ⌜에너지 및 위험한 물질의 예기치 못한 이탈⌟

7)H.W.Heinrich,DanPetersen,NestorRoos,IndustrialAccidentPrevention,청문
각,1990,pp.17~19.

8)D.A Weaver의 이론적 특징은 what-why-whetherprocess를 통해 작전적 에러를
명백하게 한다는 점이다(D.Petersen,Human-ErrorReducationandSafetyManage
ment,AlorayPublisherInc.,1984,pp.7~8.)

9)이근희,『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생산성 본부,1989,pp.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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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생각을 도입하고 있다.재해가 에너지의 예기치 않은 이동 또는 해방에
의해서 생긴다는 이 이론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인과이론 중의 하나로 공인받고
있다.
M.Zabetakis에 의하면 대다수의 사고는 실제로 과도한 양의 에너지 즉 기계

적,전기적,화학적,열적,전리 방사선 등의 에너지 또는 위험한 물질 즉 일산
화탄소,탄산가스,황화수소,에탄올,메탄올 등의 예기치 못한 이탈이 직접원인
이 되어 발생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이러한 이탈은 불안전행
동 또는 불안전상태에 의해서 생긴다.즉 불안전 행동이나 불안정 상태는 사고
의 간접원인이 되는 셈이며 사고의 근본원인은 안전정책의 결정이나 개인적 요
소 그리고 환경적 요소 등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기기기타타타 이이이론론론

휴휴휴먼먼먼에에에러러러 모모모델델델
사고의 88%가 불안전한 행동(unsafeact)에 의해 발생된다는 Heinrich의 연구

결과가 옳다면 불안전한 행동의 기초인 휴먼에러(humanerror)가 사고원인 모
델(accidentcausationmodel)의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모델을 휴먼
에러 모델(human errormodel)이라고 한다.Ferrel의 인간요소 모델(human
factorsmodel)은 이러한 모델의 하나이다.Ferrel에 의하면 사고는 사고유발 요
인(initiatingincidents)의 인과연쇄의 결과이며 휴먼에러는 모두 사고유발 요인
에 의해 야기된다.Ferrel이 제안한 휴먼에러의 세 가지 상황은 아래와 같다.10)

(1)과부하(overload)-부하와 인간 능력 사이의 부조화(mismatch).
(2)인간의 상황에 대처하는 부정확한 응답
(3)부적절한 활동

10)D.A.Colling,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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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고고고 인인인시시시던던던트트트 모모모델델델
Petersen은 Heinrich의 연구에서 모든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휴먼에러

는 물론이고 모든 시스템 고장(system failure)을 포함하는 FerrelModel을 채용
했다.Petersen은 자신이 개발한 모델을 사고/인시던트11)원인 모델(accident/
incidentcausationmodel)이라고 불렀다.이 모델은 휴먼에러(humanerror)를
과부하(overload),인간공학적 함정(er-go-nom-ictraps),그리고 잘못된 의사결
정(thedecisiontoerror)의 세 가지 범주로 대별 하였다.12)
Petersen이론의 주요한 공헌은 작업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안전하

게 작업을 수행하게끔 결정하는 잘못된 의사결정(decisiontoerror)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역역역학학학적적적 모모모델델델
역학(epidemiology)은 질병과 특수한 환경요인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이다.우리는 사고와 그 결과를 역학의 주제로 생각할 수 있다.단순한 역학적
인 연구의 사례로서 작업자의 보상과 보험률을 정하는 보험기관에서 사용하는
사고와 상해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들 수 있다.
사고원인의 역학적 모델(epidemiologicalmodel)은 Suchman에 의해 제안되

고 Surry에 의해 발전 되었다.이 모델에서 작업자의 감수성과 지각 및 환경적
요소 들을 포함하는 소질과 특성은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고 회피 할 수 도 있
다.여기서 사고는 사람(host)통상적으로 기계(agent)와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
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비의도적 행동을 말한다.13)

11)“Anincidentisanundesiredeventthatcoult(ordoes)resultinloss."Thisdefinition
could also beexpressed asan undesired eventthatcould(ordoes)downgradethe
efficiencyofthebusinessoperation(F.E.BirdJr.andG.LoftusRobert, .,p.29.)

12)D.Petersen, ,pp.13~25,D.A.Colling, .,p.32.
13)D.A.Colling,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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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시스스스템템템 모모모델델델
Firenze가 창안한 시스템 모델(system model)은 위험보유의사결정모델(risk

taking,decisionmakingmodel)로 불리고 있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양호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며 의사결정의 기초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정보가 정확 할수록 의사결정이 좋
아지며 결국 위험을 더욱 많이 측정할 수 있게 된다.정확한 정보를 가질수록
그리고 측정이 가능 할수록 risk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Firenze는 양호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위험을 합리적으로

측정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요인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14)
(1)작업의 요구조건
(2)작업자의 능력과 작업에 대한 그의 한계
(3)과업을 시도하여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4)과업을 시도하여 실패했을 때 결과는 무엇인가?
(5)과업을 전혀 시도하지 않을 때 잃는 것은 무엇인가?

새 과업에 대해 시스템의 개념을 적용하고 무엇이 hazard이며 hazard를 효
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 충분히 작업자에게 훈련 시켰을 때
그 과업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그 과업이 성공적으로 달성 되었을 때
시스템의 피드백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복복복합합합원원원인인인 이이이론론론
모든 사고 뒤에는 많은 인자와 원인 및 부원인 등이 관계되어 있다.복합원

인 이론(multiplecausationtheory)은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무작위 형태로
결합되어 사고가 발생 된다는 이론이다.이 이론에서는 하나의 행동이나 상태

14)D.A.Colling,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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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복합원인 이론을 도미노 이론과 비교하여 해석해 보자.15)어떤 작업자가 사

다리를 오르다가 추락 사고를 일으켰다고 가정하자.먼저 도미노 이론에 의하
여 사고를 조사 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1)불안전한 행동 :결함이 있는 사다리에 올라가는 행동
(2)불안전한 상태 :결함이 있는 사다리
(3)안전조치 :결함이 있는 사다리의 철거

다음으로 복합원인 이론에 의해 사고조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이 사
고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
(1)왜 일상 점검 시에는 결함 있는 사다리가 발견되지 않았는가?
(2)왜 감독자는 그 사다리의 사용을 허용했는가?
(3)피해자는 그 사다리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는가?
(4)그 근로자는 적절하게 훈련되어 있었는가?
(5)그 근로자는 주의하지 않았는가?
(6)감독자는 작업 전에 점검을 실시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안전 대책으로 이어진다.
(1)개선된 점검절차
(2)개선된 훈련
(3)책임에 대한 더욱 명확한 정의
(4)감독자에 의한 작업 전 계획

도미노 이론은 복합원인 이론에 비하여 재해의 근본원인을 발견하고 조치하

15)D.Petercen, .,pp.12~14.
H.W.HeinrichandDanPetersen,andNestorRoos,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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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어 매우 제약적이다.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해의 근본적
인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여야 한다.결함이 있는 사다리 같은 불안전한 상태
만을 파악한다면 재해의 원인보다는 증상만을 취급하는 결과가 된다.재해를
다루는데 있어서 관련행위나 상태만을 다룬다면 증상적인 사실을 취급하는 수
준에 머물게 된다.이러한 행위나 상태는 원인(proximatecause)은 될 수 있으
나 근인(rootcause)은 될 수 없다.
산업재해의 개념이나 그 발생이론은 다양하다.개념정립이 어렵고 발생이론

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개념정립을 위해서 어느 하나의 이론에 매달릴 수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이론 하나 하나에 대한 특징과 장점 그리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제제 절절절 산산산업업업재재재해해해 예예예방방방이이이론론론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 관관관리리리의의의 이이이론론론

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 발발발달달달의의의 역역역사사사
안전의 역사는 구약성서의 신명기나 안전 담당관을 두었던 씨이저의 군대까

지 거슬러 올라가며 안전에 대한 입법과 사법과정은 산업혁명에서 나타나고 있
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16)경영의 역할이나 보험
산업은 안전운동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발달된 산업기술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증가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안전협

16)박해천,“생산관리적 제요인이 산업재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주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2,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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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나 법률의 증가와 영향력도 못지않게 증대되고 있다17).
산업혁명 초기에는 작업조건들이 좋지 않았으며 특히 공장의 환경은 더욱 심

했다.공장은 판잣집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조명이나 환기 위생문제는 최
악의 상태였으며 휴게실 같은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었다.작업자의 2/3정도는
아동과 부녀자였으며 하루 노동시간은 12~14시간이나 되었고 보호 장구 없이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망자와 신체불구자가 속출하였다.세월의 흐름에 따라
법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갔으며 최소 노동연령을 정했고 선반의 기어에 덮
개를 씌우는 등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개선책도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작업조건
의 개선 시도는 오늘날의 조직화된 산업안전과 꽤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러하였지만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에는 치명적인 사고

일지라도 공장주로부터 보상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당시의 입법자는 이런 사
고를 사고자의 과실로 규정하는 관례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보상의 법률
화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미국에서 고용주가 법률의 규정이 아닌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기계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해 준다거나 한
쪽 눈을 실명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었던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실제로
법이 있어도 고용주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미국의 산업발전은 운송수단을 개선시키고 조명과 보온문제 등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적손실
은 산업발전에 불가피 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용주는 사고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노동자 또한 작업환경에 대
한 불만은 컸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이러한
과정에서도 눈에 보이는 진전이 있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공장 관리자가 공장
관리를 하면서 안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공장관리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며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노력의

17)H.W.Heincich,DanPeterson& NestorRoos, IndustrialAccidentPrevention,
5th.ed.,McGaw-HillBookCo.,1980.pp.2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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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요구 되지만 누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 하겠는가?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있으며 안전조직 운동은 이와 같
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조직화된 안전에
대한 업적은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직은 사고방지에 드는 비용이나 실패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특히 인적손

실은 재화의 손실과 마찬가지로 조직 전체의 손실이다.더불어 성공적인 조직
의 안전을 위해서는 알맞은 투자액을 할당하면서 효과적인 사고방지를 위해 시
간과 돈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사고방지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정부의 법률적 간섭도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입법활동이 안전에 대한 정부의 작용이라 할 때 사법활동 역시 다른 측면에

서 모두 안전에 대한 자극제가 되었으며 시간과 돈과 노력의 투입에 대한 결과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결국 안전에 대한 것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
과 돈과 노력을 쏟아야 하며 안전에 대한 자극을 계속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안전관리의 역사는 안전에 대
한 관심과 자극이 언제 생겼는가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산산산업업업 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규규규제제제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는 누가 왜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 하여야

한다.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을 거두면서 정부는 한정된
자원의 의도적 배분,선도산업의 육성,안정된 노사관계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시장경제에 광범위 하게 개입하게 되었으며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진입 규
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금융규제,가격규제,
토지관련 규제가 광범위 하게 이루어졌다.산업사회의 고도화와 사회의 복잡화
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규제,환경규제,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산업안전과 보
건의료에 대한 규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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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민간부문의 힘이 강화되면서 시장기능과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주도의 경제정책과 비능률적인 정부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 사회의 압력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역사의 발전과정에 따라 규제의 강화와 압력도 변화하고 있지만 국민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규제의 칼 즉 규제의 수단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것
이다.이러한 정부규제의 수단은 학자에 따라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18)
먼저 Breyer는 규제수단을 미국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율 규제,역

사적 기준에 의한 가격규제,공익을 기준으로 하는 희소자원의 할당,기준 설정
에 의한 표준화 방식 그리고 개별심사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19)
이윤율 규제는 (1)과당이익 금지 (2)사회 전반적으로 과잉투자나 과소투자

의 예방 (3)비능률적 생산방식의 제거 (4)행정적 편의 등의 이유로 사용되고
가격규제는 보통 과거의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등과 적정 할인율을
감안하여 최고 또는 최저 가격을 규정한다.
희소자원의 할당은 희소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려되는

최선의 응모자에게 할당 배분하는 방법이며 개별심사에 의한 규제는 인체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각 식품별 약품별
차이를 무시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상품별로 심
사기준을 정하여 부적격한 것을 케이스별로 골라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기준설정에 의한 표준화방식은 산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작업장

의 환경,안전성 확보,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Breyer의 규제수단 설명은 역사적 사례에 따라 대별한 것으로 주요한

경제적 규제를 중심으로,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규제 수단들을 설명하고

18)김종배,“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9,pp.53~55.

19)S.Breyer, .,pp.3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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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모든 규제 수단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수단에 대한 또 다른 분류는 D.F.Spulber의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으

로 나누는 방법이다.20)Spulber는 직접적 상호작용과 간접적 상호작용 속에서
규제가 생겨난다고 설명하고 있다.즉 법의 제정이나 명령 그리고 규칙 등을
통한 공식적 방법에 의한 규제와 소위 말하는 로비활동에 의한 간접적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직접적 규제는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
로 규칙제정이나 면허제도,명령이나 지시 그리고 처벌 제재 등의 직접적인 강
제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정보의 수집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방법이 있다.간접적인 규제는 포획 이론과도 연
결된다.즉 처음의 규제목적과는 달리 면허제도 진입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피
규제자 들은 일단 규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
게 됨으로써 이러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한다.이러한 과정에서 간
접적인 규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규제수단은 대별하여 명령 지시적 방법과 시장 유인적 방법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명령 지시적 규제는 통제 지향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개인 또는
기업이 따라야 할 또는 지켜야 할 행위기준 또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
는 기업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방법이다.시장 유인적 규제는 명령 지시적 규제
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
는 여지를 부여한다.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유인에 의한 규제는 융통성 있고
신축적이며 간접적인 규제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산업 안전보건 정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Breyer의 기준설정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명령 지시적 직접적 방식이라고 볼 수 있
다.산업 안전보건법 이나 산업 재해보상 보험법의 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20)자세한 내용은 DanielF.Spulber,RefulationandMarkets(TheMITPress,1989),
pp.79~9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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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력을 가진 규제 형태로 이루어진다.이러한
강제적 규제 외에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으로 상해세의 부과 등 산재부담금의 부
과와 정보의 제공에 의한 근로자의 작업장 선택기회 부여,안전교육 등을 통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조세감면 등의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인 산업인력정책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 노사에게 기준을 제공하여 그 순응을 확보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산산산업업업 안안안전전전수수수준준준의의의 결결결정정정
산업재해 문제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첫째 산

업재해의 분석시각으로서 산업재해가 비용 편익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산업재해의 성격상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개입의 정당
성 및 역할을 고찰하여 산업재해 문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21)
여기서는 전자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산업재해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기본적 성격은 직무위험이 근로자의 생명과 관련된 규범적 측면을 가지고는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재 감소가 비용과 편익이라는 대체관계를 동시에 수반
하므로 산업재해가 개인선택의 차원에서 경제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22)

21)송기호,“산업재해의 경제학적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3,pp.1
2~13.

22)Smith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전제들을 제시한다.
첫째 비용 편익분석에 의한 산업안전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
다.둘째 산재감소의 목표가 주어졌을 경우 사회는 다른 사회적 목표와의 대체 관
계를 고려하여야 한다.셋째 위험감소기술은 생산기술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직종,
사업체,산업에서 동일한 위험수준을 찾으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그의 주장의
핵심은 산재위험감소 논의에 있어서 생명은 금전과 교환될 수 없다는 견해가 가장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말하자면 그러한 규범이 정치적 주장으로서의 힘은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의 감소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사회적 부담만 가중시켰다
고 말한다.(smith1976,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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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든 직무위험은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수반하므로 최적안전의 개념
이 도출 될 수 있다.직무위험과 그 결과인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로서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산업재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말하자면 양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직무위험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포함하는 바 직무위험의 이러한 성

격은 산업안전을 자원의 사용에 의하여 생산할 수 있는 경제재로서 다룰 수 있
게 하고 따라서 우리는 산업안전의 획득을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조화되는 적정한 산업안전 수준을 상정할 수 있다.

보보보건건건기기기준준준제제제정정정의의의 특특특색색색
미국의 보건기준제정 절차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준제정의 계기는 근로자 측이나 기업 등 이익집단이나 공익단
체 의회 대통령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24)우리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
해 기술위원실의 자체계획에 따라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의
기준제정의 계기는 거의 없다.단지 한정 장치나 보호구 제조업체들로부터의
기준에 대한 수정의 요구가 약간 있을 뿐이다.산업 안전보건 규제정착이 본격
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비해
아직 산업 안전보건문제의 우선순위가 낮으며 관련 집단들의 전문지식과 정보
의 부족 및 공식적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둘째,기준안의 제정에 있어서 국내의 정보만으로는 미흡 하므로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기준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23)조탁,“산업안전보건 규제정책의 정부개입전략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박
사학위논문,1993,pp.170~171.

24)ShapiroandMcgarity,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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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최종 기준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미국의 경우 규제기관 기준안이 대폭
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25)우리의 경우도 총괄기준 제정 위
원회에서 최종 기준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참여자들 간에 협상에 의해 수정되
고는 있으나 그 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준
제정 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관련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기준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나 그것을 심의 조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나 기업측
기타 관련 집단이 그들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준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어려운 일이겠지

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이나 비용편익 효과 분석을
점차 시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현재의 인력이나 예산 또한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으로 보아 완전한 비용효과 분석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분석에만 의
거하여 기준을 제정 할 수는 없겠지만 기준제정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한 의의
는 있을 것이다.미국의 경우 새로운 기준이 제정되어 공포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이 확인 되어야 한다.근로자들의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가 그리고 기준이 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기준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적절한가 마지막으로 기준이 근로자들을 같은
정도로 보호 해주는 다른 규제수단과 비교하여 비용․효과적인가 등이다.26)
끝으로 노동부장관에 의한 최종기준의 확정 공포 전에 일정한 기간동안 관련

집단이나 참여자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 주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너무 번잡하고 시일을

오래 끌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태라고 생
각된다.27)따라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기준제정의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25)Breyer, .p.99.
26)U.S.OfficeofManagementandBudget.TheBudgetforFiscalYear1993,p.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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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관리리리감감감독독독자자자 제제제도도도

관관관리리리감감감독독독자자자 제제제도도도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변변변천천천사사사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당

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
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자)를 두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
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산업 안전보건법상에서 관리감독자 제도를 도
입한 것은 재해예방의 효율성을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생산라인에서 직
접적으로 작업감독을 실시하는 관리감독자가 재해예방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시 관리감독자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며,재해예방의 일선에서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재해예
방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한 것이다.
관리감독자 제도는 안전보건 업무의 라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시공)의

관리감독자(부장→과장→대리→계장,주임→직․조․반장)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생산라인에서 실시하도록 유도
하고 라인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관리감독자 제도의 운영을 산업 안전보건법 변천 과정에서 살펴보면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2호로 산업 안전보건법이 태동되어 법 제13조 제1항에 현

27)1987년부터 입법 예고되어 있는 행정절차법(안)제 26조에는 행정처분사전통과가 규
정되어 있고 제34-제49조에는 의견제출 및 청문 공회의 실시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
어 있다.김도창,『일체행정법(상)』,서울 :박영사,2000,pp.806-819.

28)이승환,“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명지대
학교대학원,2001,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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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최초로 언급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한하여 안전업무를 담당할 안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및 안전담당자의 자

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889호(1982.8.9)의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를 제2항
에서는 안전담당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담당자의 자격으로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작업분야의 기능사 2

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하며 다만 당해 작업분야에 관한 기술자격
이 국가기술 자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이후 개정
으로 삭제되었다.여기서 안전담당자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
으나 이들에 대한 직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현행의 관리감독
자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문개정(1990.1.13법률 제 422호)으로 제 14조에
관리감독자에 대한 별도의 조문이 신설 되면서부터 구체적인 언급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산업 재해예방 실현은 어느 특정계층 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다시 말
하면 산업 재해예방은 다각적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노력할 때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선에
서 재해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관리감독자 제도는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건
설업의 경우 안전담당자 제도를 폐지하고 관리감독자로 단일화하는 경향을 엿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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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관리리리 감감감독독독자자자의의의 임임임무무무와와와 책책책임임임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대륙법 계통의 국가인 일본과 독일이고 법전이 필요 없는 판례 중심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률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 사이에서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39개의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의 상급자급인 직․반장을 안전담당
자로 지정하고 작업별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일본이나 독일은 우리나라의 안
전담당자에 해당하는 작업주임 및 안전담당자를 법제화 하였고 일본에서는 우
리나라와 같이 유해․위험한 작업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작업주임에게 안전 보
건업무를 법령상 부여하고 있다.독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관리감독자에게 일
반적 직무를 부여하듯이 그 정도의 안전임무를 법령에 두고 있으며 업종별로
고용된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담당자 선임 수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포괄적 의미의 관리감독자 미선임에 대한 벌칙을 산업안전

보건법에 제도화한 나라는 일본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벌칙의 제재를 동 법률에
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나라에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사규나 지

침에 관리감독자의 각 계층별 안전보건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
무 태만으로 인해 관리감독에 속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법
과 민사법에 의거 책임을 지게 한다.먼저 형사법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지며 그 처벌의 강도는 미국이나 영국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다음으로 민사법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에 대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 즉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 모두에서

29)이승환,상게논문,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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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즉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를 지게 되며
그가 채용한 관리자 및 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안전보건 책임은 산업 안전보건법이든 형사법이든 민사법이든

회사 사규든 간에 관리감독자에게 묻게 되어 있으며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임무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리고 단지 이와 같은 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나 운영하는 기법이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을 뿐이다.일반적으로 사업주나 관리감독자 및 일반시민 등 모든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제도는 형사법(형법)에서 다루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법(민법)에서 다룬다.이런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에서 공통적이다.다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
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즉 일본 독일 우리나라 등 소위 대륙법 국가
에서는 개별 행위자에 대한 임무나 책임에 대해서 형사법 및 민사법 이외에 산
업 안전보건법규에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미국 영국 등 소위 불문법 국가에서는
판례로 형성 해오면서 필요한 부문에 한해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산
업 안전보건법규상의 관리감독자의 안전임무와 책임은 다른 장을 통해서 나라
별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형사법상과 민
사법상의 안전책임이다.
관리감독자의 안전책임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범죄는 이른바 과실치사

상죄이다.일본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사상죄를 세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일본 형법 제211조,우리 형법 제 268조)를 두고있지만 미
국 영국 독일 등 서구 국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별도로 두지 않고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독일 형법 제222조에 과실치사죄 제230조에 과
실치상죄)로 규정하고 통상 과실치사상죄로 다루고 있다.미국은 주마다 형법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지
고 있다.여기서 과실치사상죄란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신
체에 손상을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생명과 신체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법익



26

이기 때문에 고의로 침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과실로 인해 침해한 경우에도
죄로 논하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현대에 들어와서 이 죄의 발생률이 눈에 띄
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즉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유해,위험의 증가 및 자동
차를 위시한 교통기관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과실치사상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이 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업무의 구체적인 경우는 자동

차,총포 화약류 취급자,건축 시공업자,의료업자 및 의약품 취급업자,안전보
건 관계자와 같이 개별 법률에 정하든 회사 내의 사규에 의해 각 계층 담당자
에게 부여하든 상관없이 그 결과가 치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비록 과실이라 하
더라고 처벌하고 있다.즉 관리감독자는 해당 안전보건업무를 소홀히 하여 근
로자가 재해를 당할 경우에는 형사법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그래서 우리
나라도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성수대교 붕괴사고,아현동 가스 폭발사고 등
모든 안전사고 발생시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
던 것이다.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처
리하고 있다.특히 독일은 지리적 자연환경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은 형사법상 방사선물질 독극물 등의 위험물질을 포함한 무허가
물질의 유통금지 등 환경에 관한 죄를 별도로 제28장에 편성할 정도로 강하게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안전분야에서도 화재위험이 있는 기업체 및 시설
인화성액체 인화성기체 특히 폭발물을 제조,생산 보관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안전보건을 형사법에서 강하게 다루고자 하는 의지
를 볼 수 있다.
근로계약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는 쌍무유상계약이나

통상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 급부장소에 배치되고 사용자의 제
공에 의한 설비 기계 기구 공정 및 유해물질 등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포함된 사용자의 의무는 단지 임금지급에 그치지 않고 여
러 시설에서 생기는 유해․위험이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근로자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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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배려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안전배려의무라
고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 건강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 의무는 독일

민법 제618조에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 미국 영국에서는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승인되어 오다가 오늘날 선진국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써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우리는
근로계약상의 사업주와 그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관리자 및 감독자의 의무
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미국 영국 독일 일본 모두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
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고자 회사 내의 규정에서 임원 관리자에게 각각의 직책
과 책임에 맞게 안전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다.다만 산업 안전보건법상에는 우
리나라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 관리감독자 임무를 부
여한 제도는 없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관리감독자 부문에서 직․반장급에게 해
당하는 안전 담당자 또는 작업부임자 제도를 두고 있다.따라서 독일 미국 영
국 일본에서 근로계약상 관리감독에게 자기 직책에 맞게 안전의무와 책임을 부
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제제 절절절 산산산업업업재재재해해해의의의 결결결정정정 요요요인인인

기기기업업업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책책책임임임과과과 산산산업업업재재재해해해

기기기업업업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책책책임임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재보험은 정부가 실시한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로써 여

타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특히 자본주의를 일찍
부터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1800년대 말 또는 1900년대 초에 벌써 산재보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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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도입 되었다.
산재보험 제도가 실시되기 전 에는 과실책임의 원칙 하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산재보상이 이루어졌다.즉 산재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자
는 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 되어야만 사용자로부터 보
상을 받을 수 있었다.이때 사용자는 다음의 세 원칙 중 어느 한 원칙이라도
적용되는 경우 산재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평상적 위험
부담의 원칙(assumptionofrisk)과 동료과실의 원칙(fellow-workerrule)그리
고 근로자 태만의 원칙(contributorynegligence)이다.평상적 위험부담의 원칙
이란 고용에 따른 일상적 위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입었을 경우 보상
을 받지 못함을 말한다.동료과실의 원칙이란 산재가 동료 작업인에 기인한 경
우이다.또 근로자 태만의 원칙이란 사용자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자
신의 태만으로 인해 산재에 의한 원인을 제공 하였을 때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요건은 산재보상을 더디고 불확실하게 만들었다.근로자

들은 산재의 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했으며 이것은 시간
적 금전적 비용이 큰 법정재판을 필요로 하였다.또한 그 결과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인지 확실치 않았다.
또한 사용자측도 많은 재판비용을 지불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들로서도 이 제

도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우회하여 근로자에게는 빠르고 확실하게 산

재에 따른 보상을 받게 해주고 사용자에게는 그 책임을 한정시켜 주려는 목적
에서 실시되었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재보상의 기준을 업무기인
성과 업무수행성(arisingoutofandinthecourseofemployment)에 두고 있
다. 즉 산재의 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는가 또는 근로자자 측에 있는가를 따지

30)임웅석,“한국의 산재보험과 재해예방관리 및 대책에 관한연구”,서울여자대학교대
학원 박사학위논문,2000,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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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일정한 법적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무과실책임(liability-without-fault)의
원칙 하에 근로자에게 산재배상을 하여주고 있다.31)
Rejda(1984)는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갖는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사회적 타협의 이론(socialcompromisetheory)이라 불리는데 이에 따

르면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타협의 결과이다.즉 산재
보험으로 인해 근로자는 확실한 배상을 보장받는 한편 재판을 통하여 더 큰 배
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또 사용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경
우에도 배상을 해주는 한편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과정을 피할 수 있게 되었
다.
둘째는 최소 사회비용의 이론(leastsocialcosttheory)이라 불린다.
산재보험은 그 보험적 성격 때문에 사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후

생의 증가를 가져오며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절차를 우회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한다.
즉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도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산재보험 제도는 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판제도(tortsystem)보다 효율적인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직업위험의 이론(occupationalrisktheory)은 자본주의적 생산양

식 하에서 산업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때문
에 산재가 근로자의 태만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사용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게 된
다.이 경우 배상에 따른 비용은 생산비의 일부로서 생산물의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

지겠지만 현실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이러한 이론들이 내포하는 요소
들을 모두 조금씩은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즉 무과실책임 원칙의 도

31)고영선 외,전게서,1994.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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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배경은 사회적 타협의 결과이며 이 원칙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이 원칙의 논리적 근거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필연적으로 발
생하는 작업 위험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산재보상의 경로가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이행한 결과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한다면 현재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
는 원인주의에서 결과주의로의 이행은 산재보험 제도의 새로운 변신이라고 불
러야 할 것이다.즉 지금까지의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재해발생에 있어 업무수행
성 또는 업무기인성이 있어야만 이를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해 주었지만 독일
등 일부국가에서 이러한 조건에 관계없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
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이른바 결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32)이에 따라 산재보
험의 적용범위도 근로계층의 근로사고 뿐 아니라 비근로사고와 비근로 계층까
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것은 산재보험제도가 초기의 사용자 보험적 성격에서 전
국민적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영국에서는
산재보험이 국민보험 체계 안에 흡수되어 산재보험을 위한 별도의 각출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배상해 주는 사용자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근로자
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따라서 산재보험을 순수한 사용
자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부조제도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
절할 수 있다.현재 민간 보험회사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산재보험을 순수한 사용자보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반대로 전반적 사
회보장 제도의 틀 안에서 산재보험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재해 배상에 있어 원
인주의에서 결과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사회부
조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물론 현실에 있어서
32)이것은 소득손실이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무상 재해이든 업무 외 재해이든
동일하다는 점과 독립된 강제보험체제 하에서 흔히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업무
상 재해여부의 판단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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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산재제도는 이 두 개념 사이의 중간에 존재하며 순수한 사용자 보험
도 또는 순수한 사회부조 제도도 아닌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산재보험이
사용자 보험인가 아니면 사회부조 제도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일견 무의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그러나 양자간의 차이는 재정방식 및 요
율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즉 산재보험을 순수한 사
용자 보험으로 인식할 경우 보험요율은 일반적인 보험원칙 즉 높은 위험을 가
진 가입자 에게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낮은 위험을 가진 가입자에게는 낮은
요율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위험도에 따라 여러
단계의 요율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산재보험을 사회부조 제도의 하나로 인식할 경우 사업의 위험도

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그 명분을 찾기 어렵다.그보다는 오히려 요
율의 평준화 내지 단일화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을 부조함
으로써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요율의 평준화를 추구하게 된다.이러한 요율의 평준화는
현재기업간뿐 아니라 미래기업 사이에서도 가능하다.그 이유는 현재기업에서
공정 요율 보다 낮은 요율을 부과함으로써 현재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미
래기업의 부담을 크게 하거나 그 반대로 현재기업의 부담을 크게 하고 미래기
업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 요율의 평준화는 이처럼 현재 시점
에서 위험도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간의 수평적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
게 될 뿐 아니라 또한 현재기업과 미래기업간의 수직적 소득 재분배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요율의 평준화는 보험재정적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그 이유는 일단 요

율이 평준화된 후에는 약간의 전반적 요율 인상만으로도 재정 수입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일부 산업분야에서 큰 손실이 예상되어 그 부담을 여
타 부문으로 전가시킬 필요가 발생한 경우 다른 산업의 요율을 조금씩만 인상
하더라도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된다.이에 반하여 사용자 보험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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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충실하려 한다면 문제가 되는 산업의 손실을 타부문으로 전가시키기가 쉽
지 않다.또한 요율의 평준화는 산업별 사업장별 요율을 매년 계산하고 변경해
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자신의 업종분류와 요율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므로 행정적으로 간편하다.그러나 순수
한 사용자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을 해석한다면 요율의 평준화를 통한 수평적.수
직적 소득 재분배는 불합리한 것이다.먼저 무조건적 부의 이전은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한다.그 대표적인 예가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특계정이다.
요율 평준화에 따른 무조건적 부의 이전이 갖는 두번째 문제점은 형평성의

문제점이다.광업의 예를 들자면 요율을 평준화했을 때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
업들만이 광업부문에 대하여 보조를 해주게 되므로 부담이 공평하지 못하다.
즉 광업부문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산재적용을 받는 산업뿐 아니라 산재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업과 자영업자들도 광업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연대
감에 입각하여 부조를 행하여야할 것이다.이를 산재적용을 받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에만 국한하여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결국 요율의 평준화는
산재보험이 거의 모든 취업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할 때에만 그 논리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사용자보험의 성격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으로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요율을 부과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요율의 평준화를 추
구한다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사용자들을 설득시킬 논리적 근거를 마
련하기 어렵고 요율의 평준화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회부조제도라기 보다는 사용자보험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그것은 70여개의 업종별로 요율이 세분화되어 있고 또한 큰 사
업장에는 개별실적 요율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고유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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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요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간 위험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는 사용자 보험보다 사회부조제도

에 더 가깝다.왜냐하면 현재 산재보험의 재정방식이 순 부과방식이어서33)현
재기업의 부담을 미래기업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단체는 다른 단체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

하지 않는다.또한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다.실제로 단체는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체에 불과하며 그 존재 이유도 사회를 위함에 있다.물론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자유기업제도가 기업을 위해 좋은 제도라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그 제도의 정당화는 사회를 위해 좋은 것이냐 아니냐로 결정되어야 한
다.34)
위 인용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업도 일반 시민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한 시

민이고,둘째 기업도 시민으로서 훌륭한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에 기
업을 이와 같이 보는 견해가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로 대두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고
여러 사회문제를 치유하는데 기업가나 경영자들을 참여시키려는 필요성 때문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
람들에게 수용되고 있지 않다.소위 엄격한 해석주의자(strictconstructionist)들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이익극대화만이 수용
가능한 기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둘러싼 논쟁으로 각각의 견해를 지지하는 많은 문헌들이 나타나
게 되었다
오늘날 기업이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35)전통적으로 기업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재화와 용역을

33)이외의 보험재정 운영방식에는 당해연도 보험료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보험급여
를 고려하여 보험료의 기초로 삼는 충족식 부과방식과 미래의 5-6년 정도의 보험급
여의 현재 가치만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정하는 수정부과 방식이 있다.

34)박창길 외 2인 공역,『사회경제회계』 서울 :법문사,1991,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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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잉여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존속․성장하고 아울러
사회복리의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하에서의 기업의 가치창출활동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
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사회라는 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아서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기업의 유지․존속은 불가능하다.따라서 기업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것은 사회의 복리증진은 물론 기업자신의 유지․성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기
업이 보다 폭넓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대두
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다.
회계는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를 제

공할 수 있다.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효익과 사회적 비용을 적
절히 측정․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한편 기업은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사회에 알릴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이는 회계가 단순
히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수탁책임이행에 대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기
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보고까지 포함할 것이라는 토플러의 ‘제3의 물
결’에서의 전망과 일치하는 것이다.이러한 일반적 견해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
회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아담스미스의 주장과 일치
한다.근본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밀튼 프리드만의 견해 역시 기업경영자의

35)박창길 외 2인 공역,상게서,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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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자기의 주주나 구성원의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그는 자유경제체제에서 기업인이 부담하는 단하나의 사회적 책
임은 사기나 부정 없이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경쟁을 하고 게임의 규칙을 지
키면서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원을 이용하고 여러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즉 기업경영자는 사회의 이익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며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접 임명된 것도 아니며 기업이라는
것은 주주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근본주의 견해는 기업재무관리나 회계학 등의 대학교과서 등에 많이 반영되

어 있는데 이러한 교과서에서는 경영자의 주요 목적은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을 일반적으로 주주의 부의 극대화
(shareholderwealthmaximization:SWM)모형이라고 한다.
경영자가 기업의 역할을 확장시키게 되면 시장계약에 의해 정의된 과업을 원

활하게 수행해 내지 못하여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른다.법적인 면에서는 기업활동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경영자의 법적 책임이 기업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관에
의해서 비시장적인 활동을 고려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경영자의 권한이 제한되
고 있다.
경영자의 관리적 견해에 따르면 기업은 자체의 생명과 목적을 갖는 하나의

영구적 기관이다.사회 환경적 견해는 대기업을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
는 경제적․정치적 힘의 집합체로 보고 있다.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으로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자유주의 사회의 근저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이것은 기
초적 파괴주의(fundamentalsubversivedoctrine)이다.만약 경영자나 기업가에
게 주주를 위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외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경영자나
기업가가 그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36

주주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업정책에 의해 보다 증가될
수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기업이 경제적.법적 의무를 지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에도 어떤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
고 있다.현대의 기업은 정치,지역사회의 복지,교육,종업원의 행복 등 전체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한 마디로 기업은 훌륭한 시민으로서 공정
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업이 새로운 기업가치와 윤리를 받아들임으로

써 보다 좋은 사회질서와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을 갖도록 정당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만약 기업이 이기적인 관점과 가치에 계속 매어
있어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윤리적 가치를 수용하기를 꺼려한다면 기업
은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챔버린(NeilW.Chamberlain)은 이러한 불
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만일 지배계급이 변화를 두려워하여 급진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새

로운 미래와 새롭게 변화된 사회가 피를 주장하는 공격적인 집단이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새 질서는 사회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 질서를 지배하는 공격적 새 집단에만 분리되어 적용
될 것이 분명하다.이러한 새로운 윤리는 그 특정집단이 생존하기 위하여 만들
어진 것이지만 명분상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합리화
될 것이다.36)
이와 같이 볼 때 새로운 환경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업

가치와 윤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새로운 기업가치와 윤리는 다양한 유형의(종교
적,윤리적,사회경제적 및 문화적)가치를 담고 있는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사
회구조(ethos)로 정의될 수 있다.번달(W.Bernthal)의 제안에 따라 가치의 계층
을 다음과 같이 형성화 할 수 있다.37)

36)박창길 외 2인 공역,전게서,p.123.
37)박창길 외 2인 공역,상게서,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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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적 차원에서의 기업행동의 목표는 자유,기회,자아실현,인간존엄,존
경등 의 인간복지 개선이어야 한다.

(2)사회적 차원에서의 기업행동의 목표는 양질의 생활,문화 문명,질서,정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등의 사회복지 개선이어야 한다.

(3)경제적 차원에서의 기업행동의 목표는 자원의 배분,재화와 영역의 생산과
분배,경제적 생산,양질의 제품생산 등의 소비자 복지증진이어야 한다.

(4)기업적 차원에서의 기업행동의 목표는 이익,생존,대중이미지 등의 기업
소유자 복지증진이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이익극대화를 위한 활동만
하거나 자기기업에 이익이 될 정도로만 사회적 활동을 할 때 기업은 사회적 이
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관련규칙의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은 사회의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기도 한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
운 일이지만 경영자가 다음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즉 탐욕스러울 정도로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
이 기업의 활동의 기초인가 아니면 이익창출활동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신적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고려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활
동의 기초인가?

독독독점점점자자자본본본과과과 산산산업업업재재재해해해
생산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 독점자본은 비독점자본 특히 중소자본을 자신의

축적과정과 재생산과정 속에 편입시켜 나간다.38)역사적으로 보건대 자본주의
가 독점단계에 들어오면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주도로 불균등발전이 심화되면서

38)김형기,『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 -예속독점자본주의하 임노동의 이론과 현상분
석』,서울 :까치,1988,pp.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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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확대 재생산구조가 정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점자본과 비독점자
본 사이에 지배․종속관계인 하청계열화가 심화된다.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재
생산과정을 통해 각 개별자본 지배하에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노동과정들
의 상호의존성은 결정적으로 심화된다.
재생산구조에서 각 개별자본간의 소재적 관계와 가치적 관계는 각각 노동과

정의 기술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특히 용역하청의 경우 원청
기업은 하청기업의 노동과정이 갖는 기술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게 된
다.
독점자본의 기생성에 의한 잉여가치 재분배기구인 하청제가 존재하는 것39)은

독점대기업이 중소영세기업의 생산영역에 직접투자 할 경우 이윤이 나지 않으
며 경기변동의 부담을 하청기업에 이전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
서 보면 표준화 및 노동감독이 어려운 생산물 및 유해․위험 작업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하청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수준이 낮고 기계화가 진전되지

않는 곳이 많아 이에 따라 나타나는 낮은 노동생산성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으로 보충된다.하청기업은 대기업이 수행할 공정가운데서 위험하고 유해한 부
분을 주로 하청 받는다.하청노동자의 작업내용은 원청노동자와는 달리 더 위
험할 뿐 아니라 유해하다.그것은 대기업이 산업재해의 발생이나 안전보호에
대한 투자부담으로 이윤율이 낮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하고 유해한 작
업을 가능한 한 중소기업에 하청하는 방침을 세우는데 있다.40)한편 하청기업
은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안전보건시설에 대
한 투자에는 소홀히 하게 된다.
요약하면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서면서 심화되는 하청계열화로 독점자

본에 종속된 하청기업의 산업재해는 낮은 기술수준 및 낮은 기계화,안전보건

39)이경의,『경제발전과 중소기업』,서울 :창작사,1986,p.195.
40)박덕제,조우현,이원전,전게서,pp.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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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미비 속에서 원청기업으로 부터 이전되어 온 고열,유해․위험 작업을 노
동자가 수행한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이러한 하청과 산업재해의 관계는
한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 구조 하에서 국제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
다.

삶삶삶의의의 질질질과과과 산산산업업업재재재해해해
삶삶삶의의의 질질질과과과 노노노동동동운운운동동동
자본주의 경제는 기계의 사용과 분업의 발전으로 현저한 물적 생산력의 증대

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노동자층을 만들었으며 분배의 불평등
실업 불황 등 종전의 봉건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
다.노동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힘이 약해 불안정한 고용 불충분한 임
금 과도한 노동시간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따라
서 노동자는 불리한 노동조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다.
노사관계의 발전단계를 보면 산업화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반

조합주의 태도가 강하고 권위적이며 사용자측이 우위적이었다.근로조건은 사
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 그리
고 높은 산재율 등이 근로조건의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노사관계로 인해 조합운동의 이념은 자연적으로 정치적 조합주의 성격을 띄게
되었으며,노사관계를 적대적 대립관계로 보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근로자
들의 복지향상과 복지실현은 어렵다고 보고 노동운동의 기본방향을 정치혁명
투쟁으로 잡았던 것이다.이에 반해 경제적 조합주의는 노사관계를 이해대립으
로 보지만 어느 정도 이해조정과 타협이 가능한 비적대적관계로 보고 근로자들
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노동운동
의 기본방향을 경제투쟁 즉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자들의 실질근로조건 의 향상
을 위한 방향으로 잡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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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제도의 정착과 함께 경제적 조합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분배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노사간에 신뢰가 쌓이게 되고 기업도 근로자들을 경영의 대상으
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동반자로서 받아들이게 되어 새로운 노사관계 즉
국민적 조합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발전과 노동운동은 모두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작업환경

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자본의 잉여가치생산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노동자
의 통제형태 특히 작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고 더욱더 악화 될 수도 있다.즉 노동운동은 노동과정에서의 잉여가치의 생
산조건과 노동통제형태,일정범위 혹은 전체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자계급의 궁핍화를 막고 노동력의 물질적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노
동자간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노동력의 매매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즉 노동
운동은 노동과정,노동력 재생산,노동시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41)산업재
해와 관련지어 파악되는 노동운동은 주로 작업조건개선을 통하여 노동력 재생
산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개별노동자의 수준에서 보기로 한다.다른 조건이 일정불변이라면 개별

노동자가 노동과정의 변형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이 갖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산업재해의 양상은 다
를 것이다.새로운 노동대상이 유해물질이면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며 노동수단에 안전장치가 미비되어 있을 경우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때보다는 산업재해 발생의 빈도와 그 강도는 감소할 것이다.그러
나 자본에 실질적으로 포섭 내지 종속되어 있는 개별노동자가 혼자의 힘으로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의 특성을 잘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파
악하였더라도 유해․위험 작업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
다.따라서 개별노동자들의 힘을 결집한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산업재해의 측면
에서도 요청된다.

41) 김형기,전게서,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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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비롯한 작업조건개선을 위한 활동을 일
상화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때보다 산업재해는 적게 발생할 것이다.노동운
동이 작업조건개선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운동의 고양은 전반적
으로 노동조건개선을 가져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또한 서구의 경험 특히
앞으로 다루게 될 영국의 공장법 입법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의 발전은 자본과
국가로 하여금 그 운동을 자본주의 체제내화 하도록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
법을 촉진시키는 한편 그 입법 내용의 개선을 가져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제1차 세계대전 후 노동운동의 고양기에는 각국에서 노동시

간이 단축되고 선진국에서는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어 산업재해가 감소했다.42)
또한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각국에서는 산업재해에 관련된 기관이 설립
되며 국제적으로는 산업재해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43)프랑스의 경우 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험 금고를 관리하는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사용자대표보다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이 이루어지
면서 산업재해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44)
요약하면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고양은 노동자의식의 진전을 가져오고 노동시

간 단축과 작업장의 작업조건 개선을 가져와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역
으로 노동운동 저발전의 결과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철저하
지 못하면 산업재해 발생과 그 강도는 예전과 다름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
가될 수도 있다.그리고 어느 시점의 노동운동이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는 당시 국가의 노동통제정책이 어느 정도 억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다시 말해서 국가별로 그 특수성에 따라 노동운동의 산업재해에
대한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문제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될
42)동녘 편집부 편,『산업재해의 인식』,서울 :동녘,1985,p.9.
43)ILO,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 역,전게서,p.34.
44)등본무,“노동재해의 역사 2-구미제국을 중심으로”,『노동과학연구소』,48권 9호,
1972,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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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려면 근로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
하고 이에 입각하여 적절한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자
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근로자들의 노동이동이 충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45)노동의 이동

성 (labormobility)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은 비록 그 보상이 충분치
않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의 안전보험제도도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게될 것이다.그러나 이동성 문제와 적정한 보상수준의 관계의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보상이 충분한 수준이 되
기 위해서 모든 근로자가 다 이동성이 충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단지 이동
성이 가장 풍부한 소수의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과 같은 정도의 정보
를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태도가 같으면 된다.그런데 문제는 이동성이 가
장 많은 근로자들은 대개 젊고 고용된지 얼마 안되는 근로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
고 위험에 대한 태도가 덜 회피적이기 때문에 위험수당도 더 적게 요구할 것이
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가장 많이 당하기 때문
에 이들은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이는 위험수당을 평균적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이 요구하도록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의 형태에 의해서만 보
상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때 산업안전문제 수준이 적정할 것인지 아니면 과소
또는 과잉공급 될지는 불명확하다.
한편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기업고유의 기술

을 획득 선임권(seniorityrights)등으로 인해 이동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잘 훈련되고 경험이 없는 근로자들의 이직에 비하여 더 많은 비
용이 필요하게 된다.따라서 이런 근로자들은 실제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이동
의 위협에 의해서도 그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결국
경험이 많고 더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도 이동성

45)Smith,TheOSHA,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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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과 turnovercost양자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며 일률적으로 단
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단 근로자가 어떤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그는 그 기업에 고용한 기

술을 획득하게 되고 선임권등으로 인해 또 노동의 이동에 따르는 거래비용 때
문에 기업은 수요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기업의 산업안전보호 투자 수
준의 결정은 한계적 이동자(marginalworker)들의 선호에 입각하게 되면 이들
은 더 젊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따라서 한계적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안전보건의 가치를 저평가하게 되고46)사회적 수준 이하의 안
전보호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47)또한 불완전노동의 상황하에서 직업의 안정
성은 근로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노동의 이동은 제약
받게 된다.48)기업의 수요독점적 지위로 인한 이러한 문제는 노조의 역할에 의
해 개선될 수 있다.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비
노조 근로자와 위험수당에 차이가 있게 된다.49)
첫째,노조는 개별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다양한 근로자

들이 노조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노조의 역사가 길수록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
을 수 있게 된다.
둘째,노조가 대표하는 근로자들의 특성이다.노조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협

46)부와 위험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는 Viscusi,RiskbyChoice,pp.45~53.부유 해질
수록 안전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개인,주,국가간의 비교에 의해
확인하고 있다.

47)Viscusi,EmplomentHazards(Cambridge,Massachusetts:Harvard University
Press,1979),pp.169~179.

48)Viscusi,"RreformingOSHA RegulationofWorkplaceRisks,"inL.W.Weissand
M.W.Klass(eds.)Regulatory Regulatory REform:WhatActually Happened
(BostonLittle,BrownandCompany,1986),pp.244~245.이런 요인들 때문에 기업
은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위험이 과소 생산됨을 분석
한 것으로서 Viscusi, Employment Hazards (Cambrige, Mass. : Harvard
UniversityPress,1979),pp.169~179.

49)Viscusi,RistbyChoice,pp.54~55.



44

상에 임할 때 개별근로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의
선호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된다.진술한 바와 같이 한계적 근로자들에 비해
다른 근로자들은 나이가 더 많고 경험도 많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이다.그
러므로 그들은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위험수당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노조가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한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비
노조근로자들 보다 더 많은 위험수당을 받게 되고 산업안전규제수준도 더 효율
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실제로 노조근로자들과 비노조근로자들간의 위
험수당의 차이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50)
산업안전보건 규제 정책은 기업주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들이 그 혜택

을 누리는 이익집단 정치의 성격이 강한 규제정책이다.51)따라서 두 집단은 그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려지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어떤 집단의 영향력이 더 강력한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여부 나아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측은 보다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원할 것이고 따라서 개입전략도 엄격

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철저히 감독하는 규제전략을 선호하게 될 것
이다. 유인전략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규제전략의 보
조적전략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하게 된다.유인전략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마
치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더라도 돈만 내면 그 책임을 면

50)CraigA.Olsom."AnAnalysisofWageDifferentialsREceivedbyWorkerson
DangerousJabs.“ThejournalofHumanREsources,Vol,16No.2(1981);J.Paul
Leigh," Do Union Members REceive Compensating Wages for Accepting
Employment in Hazardous Industries?" Social Science Quaterly 65 (1984):
William T. Dickens, "Differences between Risk Premiums in Union and
NonunionWagesandtheCaesforOccupationalSafetyRegulation."AERPapers
and Procceeding,Vol.76 No.2 (May 1984):Viscusi,EmploymentHazards,
chap.15:ThalerandRosen,”TheValueofSAvintaLife,"InN.Terleckyz(ed.),
HouseholdProductionandConsumptiom

51)또한 소수기업가의 희생으로 다수근로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Wilson,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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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또 재해 등의 유
인전략에 의하여 기업주들에게 산재나 직업병 감소를 위한 수단을 자유로이 선
택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회사가 해고해 버리거나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
와 그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도 있다.52)
기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는 경우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므로 그

입법 자체를 저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것이 안 될 경우 그 내용이 자신들에
게 유리하게 내려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53)즉 법률의 효과성에 의문
을 표시하며 새로운 입법을 반대하거나 입법이 되더라도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의 채택을 주장하게 된다.따라서 기업의 자유규제방식을 강조
하거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규제전략보다는 유인전략을 더 선호
할 가능성이 크지만 재해세제도의 신설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해야 되므로 반대
하게 된다.54)
지금까지의 논의는 시장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기 어

려운 요인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점으로서 형평성(equity)
의 문제가 있다.시장체제는 효율성의 증대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분배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결과가 비록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공평하다고 주
장하기는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문제 역시 시장의 결과를 공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보통

52)Mendeloff,RegulatingSafety.
53)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상공회의소(U.S.ChamberofCommerce)의 움직임이 보이자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수준은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며
이미 기업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고는 근로자들의
실수나 무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이 필요 없다고 반대하였다.
Kelman."OSHA."

54)Mendeloff,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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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속한 사람들이며 이들의 희생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현상은 JohnRawls가 지적
한 대로 편리할지는 모르나 공평의 원칙(princilpeofequityand fairness)에는
위배되는 것이다.55)더구나 위험을 알고서도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절
망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므로 효율성을 어느 정도
저해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56)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간의 수평적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문제

가 있다.사전적으로는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피해를
입을 확률은 거의 같으므로 공평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산업재해나 직업병
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소수에 집중되므로 사후적으로는 불공평하게 된
다.57)사후적 형평성이 완전히 확보되기 위해서는 모든 위험이 제거되거나 완
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시장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58)
형평성은 노조가 조직된 기업의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 간에도 문제

가 된다.노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의 향상 또는 위험수당의 인상을 위
한 협상에 있어서 더 강력한 교섭력을 가지게 된다.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노조의 존재 또는 가입 여부에 따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간의

55)JohnRawls,A TheoryofJustice(Cambrige,Massachusetts:HarvardUniversity
Press,1971).

56)ArthurM.Okun,EqualityandEfficiency(Washingtom,D.C.:TheBrookings
Institution.1975),StevenKelman은 이를 가부장주의(paternalism)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StevenKelman,"RegulationandPaternalism,"public
Policy,Vol.29No.2(Spring1981),

57)Pauly와 Willett는 사전적 형평성과 사후적 형평성을 구분하여 전자는 기회가 균등
하게 주어졌을 경우를,후자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
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사후적 형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ark V.Pauly and ThomasD.Willet,"Two ConceptsofEquity and Their
ImplicationsforPublicPolicy,“in Amacher.Tollison and Willet(eds).The
EconomicApproachtoPublicPolicy(InthacaCornellUniverxityPress,1976),

58)SettleandWeisb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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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나 위험수당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문제에 개입하는 경우 적절한 개입전략을 선정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으려면 정부개입의 목표를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한다.일
반적인 규제정책의 목표와 마찬가지로59)산업안전 보건 규제 정책의 목표 역시
효율과 형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효율적이어야 한다.이는 보다 구체

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비용의 합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60)
(1)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으로 인한 비용(산재비용)
(2)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산재방지비용)

산재비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자 기업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Heinrich방식에 따라 직접비용과 4배로 계산하는 간접비용을 합
한 것이다.산재방지비용은 정부의 규제로 인한 기업의 순수비용과 정부의 규
제행정비용을 포함하게 된다.따라서 이 비용은 정부가 어떤 개입전략을 채택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또 선택된 개입전략을 얼마나 강력히 집행하느냐에 따
라 달라질 것이다.

사사사회회회복복복지지지와와와 산산산업업업재재재해해해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기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부담

을 주게 된다.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여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결국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경제
적 능력이 저하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납세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게다가 근로자가 피해

59)KennethJMeier,Regulation.Politics,BureaucracyandEconomics(New York:
St.Martin'sPress.1985).

60)GuidoCalabresi,TheCostsofAccidents(New Haven:YaleUniversityPress.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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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을 경우 주위의 친척 친지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즉 산업재해
나 직업병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일반납세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의 형태로 피해
근로자의 친지에게는 정신적 고통의 형태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외부효과의 크기는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재해손실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그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
고 있는 Heinrich방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액을 직접손실로 보고 이의 4
배를 간접손실로 보아 총경제적 손실을 계산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통계도 이
방법에 의하고 있다.그러나 이 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이중에서 외부성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계산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나 직업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산업안전보건규제와 같이 사

전 예방적인 정책이 있고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
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61)사후보상정책이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
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원래 산재보상보
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보험 및 실업보험 등과 같이 사회보험제도
의 일종으로 발전된 것이다.62)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사전에 보호하
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사후에 사회 보장적 목적에서 재해노동자나 직
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치료 및 치료 후의 노동력의 저하로 생긴 소득의 상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후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역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인하
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사고 후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목
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원래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재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는 거리가 있다.그러나 기업주
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보험금의 급여기준을 정함에 있

6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62)김한주,『한국사회보장론』,제 2개정판,서울 :법문사,1985,pp.15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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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기업주와 근로자의 관심을 어느 정도 감안할 경우에는 기업주와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보
험제도는 간접적인 규제정책 수단의 하나이다.63)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

다.모든 근로자들은 직업으로 인한 사망,질병,부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신체는 투표권이
나 자유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거래에 맡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하여는 반론이 제기될 수
도 있다.
즉 근로자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위험수당을 받고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그러한 작업을 금지하게 되면 결국 정부가 보호하고
자 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취업기회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
안전보건문제는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64)정부는
단지 경쟁시장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
러나 인간의 생명 및 신체와 관련되는 문제에 관한 한 자원의 최적분배 또는
소비자주권이라는 경제적 가치기준보다는 도덕성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다.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이나 모터사이클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안전규제
는 단지 개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65)생명과 신체에 관한
문제를 비록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거래에 맡겨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 이러한 규제의 기본전제이며 산재안전보험문제 역시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어 미국 일본 등의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

63)최병선,『정부규제론』,서울 :법문사,1996,p.526.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재해나 직업병의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이를 위하여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하는 관점에서만 취급하는데 그치기로 한
다.

64)최병선,상게서,pp.510-511.
65)Greer,Business,CovernmentandSociety,pp.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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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형평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중요한 문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 형평성을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어떤 상태가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정의로운 상태인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로서 누구나 합
의 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기준은 없다.66)지금까지 제시된 형평성의 판단기
준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정부가 산재안전보험문제에 어떻게 개입하
여야 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우선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구분할
수 있다.기회의 평등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등한 기회
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이런 의미에서의 기회의 평등은 인간
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적 성취를 가능하
게 하는 것이다.기회의 평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별 인
종 종교 등에 의한 취업기회의 차별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
과 같은 자본의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 등이다.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
은 기회의 평등이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사
람들이 모두 동일한 생활수준 또는 소득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격차는
줄어들어야 하며 누구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하나 기회
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경우 이것이 보장 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
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사상이 그 배경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사실상 사회의 채무자(debiteurdelasociete)로 태어난다.67)옛날에는

별로 제기된 바 없던 이 생각은 오늘날에는 명백한 형태로까지 발전했다.사람

66)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정의로운 분배장치에 관한 사회계약론에 관한 사회계약론,
자유주의,공리주의 세가지 접근 방법과 그 비판에 대해서는 John Arthurand
William H.Shaw.Just ice and Economic Distribut ion(Englewood Cliffs:
Prentice-Hall,1978).참조,Greer는 이를 목적론과 비목적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Greer, .,pp.49-51.

67)이승무,전게논문,pp.1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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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적기금,타인에 의해 축적된 노동의 도움 없이는 음식을 섭취하지도,도
구를 다루지도,입술을 열고 생각을 표현하지도 못한다.그가 개인적 노동이라
고 부르는 것의 산출물에서 진정으로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의 계산은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진다.
사회적 가치의 등식은 성립하지만 사회적 채무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교환

적 정의는 여전히 성립하지 못하고 있다.교환적 정의를 보다 완전한 형태로
달성하는 방법은 사회적 채무를 인정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기금에 비례하
는 기여를 하는 것이다.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이다.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모두에게 열린 진정으로 상호적인 기관을 조
직하는 데 동의하며 그 조직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지
원을 해 주고 그들을 가능한 공동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될 수 있어
야 한다.교육은 무상으로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초등교육의 단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지적인 적성이 진정으로 이득을 보는 시점까지 제공되어야 하
고,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질병과 사고,비자발적 실업,노령 등 자연 혹은 문
명이 모두에게 닥치는 위험으로부터 상호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다.이러
한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에 의하여 각자가 사회에 진 채무에 비례하는 만큼
기여금을 낼 때 사회적 가치의 등식을 넘어선 교환의 정의에 다가가게 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원인에 대한 각자의 빚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법적
으로 보면 상계될 것이다.왜냐하면 각자는 공동의 제도들 전체에 대하여 자기
몫의 희생에 동의했고 모두에게 자신의 사회적 분담금(contribution)을 미리 납
부했기 때문이다.
Bourgeois는 이러한 제도를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보험제도

로 이해한다.노동을 하고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임금을 버는 한
개인을 생각해 보자.사회는 그 구성원 각자에게 임금의 균일화를 보장할 수
없다.이 균일 임금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그러나 사회가 그 구성원
각자에게 우선 보장해야 할 최저의 생존과 생명 자체가 있다.타인들이 과잉된



52

것을 누리는 옆에서 누군가 굶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옳다.노령이
나 장애에 의해서 자신만의 힘으로 자신을 보존하기가 신체적으로든 지적으로
든 불가능한 상태에 영구적으로 처해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
기 위하여 공동의 힘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또한 잠정적으로 질병이나 산업재
해 또는 비자발적 실업에 의해 잠정적으로 자금이 불가능해진 모든 구성원에게
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주어져야 한다.이것이 바로 그 부담이 최소한 부분적으
로는 집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위험(risquessociaux)들로서 여기에는
당연히 상호화(mutualisation)가 행해져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은 노동자나 고용주 중 어느 쪽이든 또는 양쪽 모두의 과실

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피해보상의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 민법의 체계라
고 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사고는 어느 일방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산업사회의 근로조건의 특성상 근로자는 특정한 종류의 사고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이것을 직무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위험에 대하여 고용
주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1898년 법령의 특징인데 고용주가 보상
의 책임을 지는 방법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직무상의 위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은
산정된 피해액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일정 비율 예컨대 50%를 보상해 주는 식
으로 보험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보험체계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며 보험이 강제된 산업분야가 점차적으로 생겨났다.

이이이해해해 조조조정정정자자자로로로서서서의의의 정정정부부부 역역역할할할과과과 산산산업업업재재재해해해

이이이해해해조조조정정정자자자의의의 역역역할할할
이이이해해해대대대립립립의의의 해해해결결결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규규규범범범론론론
위험한 노동의 수행을 위한 고용주와 고용자간의 고용계약 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대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의 가능성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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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의 한가지이다.어떤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
는 사실의 확인과 그것을 해결할 보편적 규범이 존재하면 그것에 따르기만 하
면 되므로 더 이상의 큰 문제는 없다.그러나 산업재해 위험의 문제에서는 우
선 사실의 확인이 쉽지 않다.68)예를 들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누가 얼마
만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고용주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지켰는지,여기서
지켜야 할 기준은 어떤 근거에 따라 만들어지는지,그 기준을 지키기만 하면
고용주에게 더 이상 잘못의 여지는 없는지 등등 계속 변화하는 기술을 사용하
는 산업생산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경로를 정확하게 기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여기서 사실의 확인 자체가 구조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문제시 된다69).
그 다음으로 사실 자체의 확인에는 모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모두가 받아들이는 규범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
다.우선 기존의 규범으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뿐 아니라 계
속 새로운 문제가 생겨난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할 규범이 존재하지만 그 규범이 서로 다

른 철학에 따라 복수로 존재해서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규범적 대립은 사고의 문제를 다루는 불법행위 분야에서
엄격책임(strictliability)의 원칙을 내세우는 입장70)과 과실책임(negligence)의
원칙을 내세우는 입장71)이 대립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는 사실의 확인이 쉽지
않다는 사고위험의 속성 때문에 규범적 대립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
68)이승무,상게논문,pp.147~149.
69) Carl F.Cranor,1990,"Some Moral Issues in Risk Assessment",Ethics

101(October),1993,RefulatingToxicSubstances:A PhilosophyofScienceand
theLaw,OxfordUniversityPreess.

70)G.Fletcher,1972,"FairnessandUtlityinTortTheory",HarvardLaw Review 69.
R.A.Epstein,1973,"A TheoryofStrictLiability",JournalofLegalStudies2.

71)RichardA.Posner,1972,A TheoryofNegligence,TheJournalofLegalStud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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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기도 한다.
본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에 관련된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대립을 해결할

규범을 교환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서 분석하려고 한다.72)
교환적 정의는 교환계약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서 받을 교환물에 대해서 느

끼는 필요사이에 동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서 볼 때 교환적 정의란 고용계약 그 자체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다.여기에는
노동시간 작업환경 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된다.분배적 정
의는 각 사람에게 그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몫을 주는 것으로 정의
된다.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배적 정의는 근로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제공받을 권리에 따라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정적 정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여 그 사람은 이익을 보

고 상대방은 손해를 보았을 때 침해한 자의 것을 침해당한 자에게 줌으로써 발
생한 이익과 손해를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산업재해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인 책임과 보상에 관련된 문제이다.

정정정부부부규규규제제제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정부규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해답은 정부규제의 본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즉 정부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권리와 소득 및 부의 사회적 배분에 있
다.73)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유지 또는 인간다운

72)이러한 정의의 분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N icomacheanEthice제 5부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MartinOstwald 1962,TheBobbs-MerrillCompany,Inc.아리스토
텔레스가 교정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했는지에 관해서는 논
란이 있다.Henry W.Spiegel,1983,Thegrowth ofEconomicTought,Duke
UniversityPreess,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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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권리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제도는 시장임금에 기초
하여 임의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주의 재량권에 제한을 가하고 저임
금이라도 일하려는 노동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조치는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인 동시에 흡연자에게는
기득권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정부규제는 사회 구성원사이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를 변화시킨다.

즉 새롭게 권리를 인정받는 측이 있는가 하면 기득권을 상실하는 측이 있다.
또한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이익
을 보는 측이 있다.정부규제가 국가의 강제력에 근거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다시 말하면 정부규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74)
정부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정부규제를 둘러

싸고 이해관계 집단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새로운
정부규제의 채택 또는 기존 규제의 강화내지 철폐 및 완화에 따라 반드시 승자
와 패자가 생겨나기 때문이다.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는 그 목적에 따라 정
부가 시장진입과 퇴출,가격,생산량,제품과 서비스의 질 등 기업의 본원적 활
동을 규제하는 경제적 규제(economicregulation)와 환경보호,근로자와 소비자
의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하여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
(socialregulation)로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규제의 이러한 분류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의 정부활동규제의 역사적 발전과

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정부규제를 이처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대별하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분류법이지만 이것이 규제의 목적을 기준으로 한

73)Alan B.Morrison and RogerG.Noll,Governmentand the Regulation of
CorporateandIndividualDecisionsintheEighties:A PanelReport(Englewood
Cliffs,NJ.:Prentice-Hall,Inc..,1980),p.7.

74)김종배,전게논문,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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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인지 아니면 규제의 대상영역 내지 활동을 기존으로 한 구별인지 항상 분
명한 것이 아니다.75)또한 독과점 규제나 불공정거래행위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포함시키는 입장도 있고 경제적 규제․사회적 규제와는 별개의 유형으로 설명
하는 견해도 있다.76)
그런가 하면 모든 규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

서 양자의 구별을 부인하고 ‘규제’와 ‘경제적 규제’를 동일시하는 입장도 있다.
나아가 사회적 규제나 경제적 규제의 틀로 분류되기 어려운 제3의 유형에 속하
는 규제도 있을수 있다.77)릴리(William Lilley)와 밀러(JamesC.Miller)는 경제
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모두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규제가 시장과 요금 및 지켜야 할 의무 등
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제는 재화와 용역이 생산 판매되는 조건
과 물리적 성격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봄으로써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 구분하기도 한다.78)

75)최영규, 영업규제의 법제와 그 수단에 관한 연구 (경영학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
교대학원,1993),p.14.

76)경제적 규제는 주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독과점금지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경쟁을 확보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77)특히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세계 국가의 경우에 그렇다.예를 들면 우
리나라의 규제 현실에 있어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진입제한,행정지도,투자조
정,조사 및 보고의무 등과 같이 정부의 정통적인 권위주의적 지위와 행정편의를 배
경으로 하는 법외적․절차적 규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바 이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어느 것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제3의 유형으로서 이를 ‘행정규제
(administrativeregulation)'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김종석,『한국정부규제의 평
가와 정책과제』,(서울 :한국개발연구원,1990),김종석,『경제규제와 경쟁정책』,
이규억 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1990),김종석,『경제규제와 경쟁정책(Ⅱ)』,이
규억 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1990),pp.398-400.

78)William LilleyandJamesC.Miller,"TheNew SocialRegulation,"PublicInetrest,
No.47.(Spring1977),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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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①① 경경경제제제적적적 규규규제제제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이다.기업의 본원적 활

동이라 하면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생산
량,품질,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라
한다.경제적 규제는 다시 크게 ①진입규제 ②가격규제 ③기타 품질 생산량 공
급대상․조건․방법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경제적 규제는 모두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예를
들면 진입규제는 기존 기업과 그 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잠재적 기업 사이의
경쟁을 제약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규제는 규제 대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그것의 정

책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경제규제의 종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목적도 해당 시기의 특수한 장치,경제적 상황속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따라서 경제규제의 개념을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에 의해서 정
의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가 기업의 본원적 활동과 관련한 경제적 변수를 규제대상

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왜냐하면 이때 비로
소 무사하고 다양한 경제적 규제를 몇 가지 그룹으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에 대해 체계적으로 일관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이다.경제적 규제의 개념이 목적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규제 역시 다양한 정책목적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경제적 규제의 목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중복투자로 발생하는 자

원의 낭비,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산업발전의 저해와 품질 저하,생산품의 수급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시장의 불안정 등 기업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바
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크게 소비자의 보호와 산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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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보호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79) 먼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는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80)와 부당이득의 방지81)그리고 부당한 가격
차별의 방지82)를 위해서이다. 다음으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과당경쟁의 방지를 위한 것83)과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이다.선진국
에서와는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규제가 바로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한 규제84)라고 할 수 있다.
79)최병선,전게서,pp.33-39.
80)완전경쟁시장과는 거리가 먼 현실의 시장에서 독과점적 산업의 존재는 항상 소비
자 이익을 위협한다.독과점적 사업자는 생산량을 제한하고 독점가격을 부과함으로
써 또는 저급의 품질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독점적 이윤을 향유
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불가
항력적인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다.바로 이런 문제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독과점 사업에 개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81)특정산업에 있어서는 공급이 극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가 곧 초과이
윤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이런 산업에 있어서 생산자는 수요의 증가에 따라
아무런 노력 없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이것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
극히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이 부당 이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최고 가격의 지정 등 가격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하
는 것이 보통이다.이런 부당이득은 석유나 천연가스 등 유한한 천연자원의 개발에
서는 물론이고 토지와 같이 공급이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주택과 같이 공급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82)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가격차별화를 시도한다.이
런 가격차별이 가능한 것은 수요자의 사이에 존재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차이
때문이다.이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규제는 가격수준 보다는 주로 가격구조 또는 요
율구조를 규율하는 것이 보통인데 경제적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부당한 이유에서
의 가격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취약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런
규제의 목적이다.

83)공급의 탄력성이 극히 낮아 과잉시설의 문제를 안기 쉬운 산업은 경기 후퇴기에
기업들이 파괴적인 가격경쟁을 야기함으로써 동 산업내의 태반의 기업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수요감퇴기의
파괴적인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등 가격 규제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84)개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장기적으로 그 육성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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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 사사사회회회적적적 규규규제제제
사회적 규제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이다.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근
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소비자 권익의 침해,근로자의 차별대우 등
과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
행동을 말한다.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혹은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라도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가 반드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

다.예를 들면 환경규제의 주요한 대상은 기업이라 할 수 있자만 개인이나 가
정도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규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사회적 규제는 소

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산업사회의 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사회
적 규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의 욕구가 상승함에 따라 그것의 계속
적인 강화가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85)이것은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
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여가와 쾌적한 자연환경 등
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직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자본시장
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로서는 수입규제,특정산업부문에 대한 투자기업 수의제
한 또는 기술도입선의 제한,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85)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다급한 상황에서 환경문제와
작업장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또한 생산단계와 생산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소비자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는다.반면에 대량생산,생산기술의 복잡
화,유통단계의 복잡 다기능화 등 대량생산,대량소비 산업사회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소비자는 정보의 부족 또는 정보처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그리고 집단행동
의 딜레마로 인해 생산자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지위에 처하게 되면서 소비자 문제
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야기된다.이러한 경우 정부규제는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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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사회적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의 실현을 추구
한다.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란 인간 생명의 존엄성,기회의
균등,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 을 포
함한다.
셋째,경제사회의 성장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기업

활동을 둘러싼 세력관계가 변화할 때 필연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반국민의 생
활의 질이 점차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횡포로부
터 일반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하여 정부개입이 요청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등한 세력관계를 교정 또는 보완함
으로써 사회적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
해 사회적 규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가부장적 역할을 요구한다.그것도
수동적이라기 보다는 능동적인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사후적이라기 보다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을 보다 중시하게 된다.

정정정부부부개개개입입입의의의 정정정당당당성성성
다음으로는 산업재해문제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개

입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산업재해정책은 산업재해문제에 대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정부의 개입 여부와 산업재해정책의 성격에 따라 산업재
해의 감소 및 노동자의 소득보장 등은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86)
산업재해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87)

86)Mendeloff(1979),pp.7~15,Viscusi(1983),pp.76~83,Chelius(1977),pp.5~8.
87)송기호,전게논문,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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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산업재해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둘째는 작업 안전기준의 설정과 그것에 대한 감독과 같은 법률적․제도적 수단
에 의하여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셋째 산재보험료 또는
산재세(injury tax)등 고용주에게 산업재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 즉
부과금제나 벌금제를 통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무위험에 대한 불완전한 보상체계이다.보상체계는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될 수 있는데 노동시장을 통한 사전적 보상과 산재발생 후 산업재해 보
상보험에서 주어지는 사후적 보상이다.이러한 보상체계가 모두 완전하게 기능
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체계는 충분하지 못하다.사전적 보상의 경우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1)근로자의 직무 위험에 대한 완전정보 (2)완
전노동 이동 등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
따라서 보상적 임금격차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검증은 산업재해정책의 선택에 있
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한편 사후적 보상도 보험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 여부,노동자들의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그리고
보험제도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역선택(adverseselection)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
(moralhazard)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완전하다.
위와 같은 근거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자.정부는 산업
재해문제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여88)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최
선의 직무위험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산재를 입은 노

88)정부의 산업재해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기준 중 가장 유용한 것은 효율성 기준
이다.효율성 기준이란 ①여러 정책 중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②순
편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계획의 규모를 정책실행의 한계이득이 한계비용과 같아지
는 수준까지로 하며 ③정책의 편익한 단위당 부과되는 비용은 여타 정책의 그것
에 비하여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들을 말한다.(Viscusi[1983],pp.80-84).



62

동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산재를 발생시키는
열약한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기준설치와 산재보험료 혹은 산재세와 같은 부과
금제 또는 벌금제도89)를 통해 산업재해의 감소를 추구한다.90)
산업재해정잭의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선의 정책을 선택할 때에는 산재감소

가능여부 및 소득보장 여부 그리고 정책수행비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야 한다.구체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liability)및 정부개입의 방식 등의
관점에서 구분한 산업재해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정책내용,산재감소의 달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 여부 등에 의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산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

로 충당되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은 없다.이는 산업재해가 근로자의 노동력의
손실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기업주의 무과실 책임이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해서는 기업주의 적극적인 예
방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책적 고려도 그 중요한 이유이다.그러나 이
러한 고용적 완전책임의 원칙은 피고용자에게 최적의 예장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89)Smith(1974)참조.산재세나 산재부과금과 같은 산업재해정책은 법률적 접근방식으
로서의 산업안전규제정책과는 달리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하
여 산업안전투자의 증가를 기대한다.

90)Viscusi(1983),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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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산산산업업업재재재해해해 정정정책책책의의의 종종종류류류

자료 :Chelius(1977)p.43에서 인용

산업재해와 직업병문제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사전예방 정책과 사후보상 정
책의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사전예방 정책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방하는 정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규제 정
책이 여기에 속한다.사후보상 정책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한 후에 피해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해 주고 소득을 유지해 주는 정책으로서 여기
에 속한다.

정책
종류

피고용자
완전책임

고용주
완전책임

공동
책임

잘못에 따른
책임분담

정부주도
안전규제

조세에 의한
소득보전

정책내용
피고용자
전비용
부담

고용주가
전비용
부담

고용주가
자동적으
로 일부
비용부담

감독,벌금
강제규제

노동력상실
피고용자
소득보전

산재감소
달성여부

고용주에게
최적

예방유인
제공못함

피고용자
에게 최적
예방유인
제공 못함

불확실
법적체계가
잘작동하면
모두에게
유인제공

불확실

피고용자와
고용주의
예방유인
모두 왜곡

소득보장
달성여부

필수적인
소득보장
이 안됨

완전소득
보장

실질적
소득보장

책임자에게
의무적 소득
보장이 안됨

필수적인
소득보장이
안됨

완전소득보장

기타

현재의
보상체계와
기본적으로
동일

정책수행비용
높음.비노동
재해에 적합
한 체계

광범위한
관료조직이
요구됨

정책수행비용
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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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는 규제정책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
로 실시되는 것인데다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
록 사전에 예방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
안전보험제도 정책을 주로 다루고 다만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는 그 운용 방법
에 따라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방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취급될 것이다.
산업안전보험규제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률은 매우 많다.조사기관에 따라 조

금씩 차이가 있는데 국회노동분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36개,노동부 자
료에 의하면 31개,산업안전 공동조사에 의하면 28개 내외로 되어 있다.91)
이렇게 많은 법률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과 관

련이 있는 법률이다.산업안전보건법도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 중의 하나에 불
과 하기는 하지만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한 가장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법
률이며 다른 법률들은 특정한 분야에만 적용되거나 단편적인 몇 개의 규정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92)
유인전략과 규제전략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

인 개입수단 들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유인전략과 규제전략은 특정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기본철학에서 차이가

있다.규제전략은 사회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도덕성과 선악에 대한
감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의해 사회적 유대와 상호신뢰가 가능하다고 주장
한다.법이란 바로 이런 사회적 도덕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

91)한국산업안전공단,『안전․보건법 개정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산
업안전공단,1989.12,p.4.

92)예를 들어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사항을 규
정하고 있고 전기공사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과 위해의자와 기업주
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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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범법자에 대한 처벌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
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선 과 악에 대한 감정과 도덕성을 깨우치게 하고 도덕성
의 표현인 법의 위반자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충족시킴으로써 법의 권위를 보
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보이론에 입각하고 있다.93)
반면에 유인전략은 특정한 사회의 도덕적 기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률은 다양한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사회구성원 전체로부터 의심의 여지없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없고 단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시장체제 유지 뿐 이라는 것이다.법은
사회의 핵심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준수
하거나 위반하는 이유는 도덕성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각각
의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순편익이 큰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따
라서 처벌은 응보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행위의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
이 아니라 처벌로 인한 한계비용과 법준수의 한계편익이 같아지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94)요컨대 법률이나 기타의 정부 정책은 개인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응
보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두 전략이 이와 같이 사회의 가치체계나 도덕성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정이

나 법의 본질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작용
원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규제전략은 사람들이 원래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
는 데다가 불응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을 높임으로써 사람들의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요인전략은 순응하는 경우 혜택을 받도록 하여 대상 집단
이 스스로 자신들의 형태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각 전략
이 실제로 사용하는 수단도 규제전략의 경우에는 벌금과 체형 및 제도를 사용
하는데 반해 요인전략의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과 보조금 그리고 보험료의 할

93)Sedgwick, .,pp.96~100.
94)Sedgwick,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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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 편익을 주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한다.각 전략하에서 대상집단의 재
량의 여지도 차이가 나서 규제전략은 일정한 행동의 금지 또는 최소한의 기준
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이므로 대상집단은 순응하거나 불응하거나의 양자택일
밖에 할 수 없으나 요인전략은 대상집단의 순응정도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대상집단은 폭 넓은 재량의 여지를 가질수 있게 된다.이
때문에 규제전략은 획일적이고 비능률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요인전략은
대상집단이 각기 여건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어 능률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
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처벌을 위주로 하는 규제전략은 정부의 개입전략으로서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어져 왔으나 특히 미주주의의 확산
에 따라 비강제적인 요인전략이 점점 더 많이 도입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그 비능률성이 문제시 되면서 요인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95)또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는 경우에
초기에는 주로 규제전략에만 의존하다가 점차 요인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
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이와 같이 양전략은 각기 기본철학이 다르고 장단점
을 가지고 있으나 점점 더 규제전략은 축소되고 요인전략이 많이 도입되고 있
으며 더 나아가 규제전략은 일방적으로 단점만 부각되는 경향마저 있다.이렇
게 비규제적 유인전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배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96)
첫째,순응연구의 새로운 경향 특히 공리주의적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유인전

략과 규제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밝혀지면서 유인전략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Friedman을 비롯한 정책분석의 합리적
의사규정모형의 발전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95)MaxNeiman,"TheVirtuesofHeavy-HandednessinGovernment."inBrigham
andBrown, .,p.20.

96)MaxNeiman,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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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규제전략은 대상집단의 회피와 혼돈을 유발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긍정적 비규제적 수단을 강조하는 Skinner류의 학습이론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셋째,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정부활동의 규모와 범위가 성장해왔으며 그 성장

의 대부분이 정부의 규제의 증대로인한 것이었다는 비판 때문에 규제전략을 축
소하고 유인전략에 더욱 의존하려는 배경이 되고 있다.97)
규제전략의 대안으로서 유인전략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Schultze를 들 수 있다.그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집권화된 관료제에 의
한 명령통제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의 유인구조를 수정하는 기술을 최
대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98)실제로 규제전략에 의해 수행되던 많은 활
동들에 계속 유인전략이 도입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유인전략에의 지나친 의존을 비판하고 규제전략의 효율을 강조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법률이나 정책 등 여러 형태의 정부개입은 단지 대상집단
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그것은 정의,선,도덕
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지 개인의 형태변화에 주는 효과성만을 기준으
로 정부의 정책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규제전략과 이에 기초한 처벌
이 없는 경우 사람들의 도덕의식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마비시키고 신뢰
는 유지될 수 없으며 이러한 도덕이나 윤리는 경제적 거래에 의해서는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이다.99)
규제전략과 유인전략간의 이러한 대립은 특정한 문제의 도덕적 및 중요성과

97)Hart유인전략에의 의존원인을 첫째 처벌의 공포가 범죄행동의 가장 중요한 억지력
이라는 Bentham적 신뢰의 상실 둘째 응보이론이 사회적 조건으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경향과 사회심리학에 의해 비판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된 것 등을 들고
있다.H.L.A.Hart,TheConceptofLaw (London:Oxford UniversityPress,
1967)Quotedfrom Brigham andBrown, .,p.13.

98)Schultze, .,pp.6~7.
99)Neiman,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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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전략의 유형을 조화시킨 Handberg의 견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100)
어떠한 사회에서든지 일정한 가치체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가치와 관련

된 문제라면 규제전략이 사용되어야 하며 유인전략은 도덕적 측면이 약한 법률
일 수록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사회의 질서는 심리적 금지와 윤리
적 강제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회의 중심적인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문
제들은 반드시 윤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질서를 유지 및 재생산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동통제는 직

접적으로 노동과정에 영향을 미쳐 잉여가치 생산조건을 규정하게 된다.국가는
법적 행정적 장치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저항과 노동운동을 억압함으로써 개별
자본의 노동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여 준다.국가는 총자본과 개별자본 수준
에서의 노동조건 특히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와 그에 따르는 노동생산성 등에 영
향을 미치고 잉여가치 생산방식을 규정하게 된다.즉 국가의 노동통제는 노동
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및 노동생산성 증대 등을 가져온다.
그런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및 노동생산성 증대는 산업재해의 유

발요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범주에 속한다.결과적으로 노동통제정책은 잉
여가치 생산조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업재해를 결정하는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제3세계국가로서 미․일 등의 제국주의적 규정성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가

치실현을 해외시장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재생산구조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의
한 방편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억제하여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을 구조화하기
위해 국가의 노동통제가 더욱 억압적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즉 대외
예속적인 재생산구조하에서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통제가 자본의 잉여가치
생산조건을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시킴으로써 한국의 산업재해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100)Handberg,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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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정책과 산업재해의 관계를 살펴보면 총자본으로서의 국가는 노동통
제를 통하여 자본의 잉여가치 생산조건을 보증하여 주는 한편 노동자의 물질적
재생산조건을 개선하고 노사간 갈등의 완화와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사회보장정책으로서의 산업재해정책을 강구하게 된다.
영국의 공장법은 표준노동시간제정을 통해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는데 공장

법의 입법배경과 과정 및 그 의미와 영향 등에 대한 맑스의 분석은 산업재해정
책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갖는 국가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101)
공장법 입법 당시 영국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제한 없는 노동시간 연

장을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착취가 지배적 범주로 되었다.이러한 노동력의
과다착취는 근본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입장에서 보아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
동력의 지속적 공급에서의 위협 및 과다착취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초궁핍화와
이에 따른 혁명의 위협이라는 문제를 초래한다.따라서 공장법은 자본의 착취
권에 대한 간섭이지만 반자본적인 정책은 아니다.공장법은 자본의 편협하고
단기적인 경제이익(현재의 과다착취)에 반함으로써 자본의 더 높은 차원의 장
기적인 경제이익(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공급)과 자본의 궁극적 이익인
정치적 이익(혁명의 방지를 통한 자본주의적 질서의 유지와 그 재생산)을 살려
주기 위한 총자본적인 정책이다.그러므로 공장법에 나타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총자본으로서의 국가이다.
공장법의 확대적용에 대한 맑스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총자본적이면서도 자본

분파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공장법의 확대적용 배경에는 경쟁조
건의 평등(곧 노동착취의 평등한 제한)을 요구하는 일부 자본가가 있다.경쟁조
건의 평등은 총자본적인 함의를 가진다.그러나 동시에 그 평등을 요구한 자본
가는 공장법의 제한적인 적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특정 자본분파로 볼 수 있
다.유독 규제를 받고 있는 특정 자본분파로서의 대자본들이 국가에 압력을 넣

101)손호철,『한국정치학의 새구상』,서울 :풀빛,1999,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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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장법의 확대적용을 강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인 노동시간 연장을 규제한 공장법은 산업

재해와 관련된 최초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공장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의
사후 보상책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단기적으로는 자본에게 산재보
험료를 부담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확보해주는 역
할을 한다.산업재해의 사후 보상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본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의 기회의 비용이 커지면서 산업재해의 예방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102)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단기적으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마련이
라는 자본의 부담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확대적용은 자본분파들간의 부담을 공평히 하여 경쟁조건의 평등화
를 위한 것이다.산업재해정책은 대체로 대자본에서부터 적용되어 소자본에 이
르기까지 확대되어 왔다.이에서 확대적용을 요구한 자본분파는 대자본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그러나 잉여가치재분배기구로서의 하청제가 보편화되
면 자본축적을 위한 방편으로서 소자본을 하청계열화하고 있는 대자본은 소자
본에까지 산업재해정책이 엄격히 적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한 국가 경제의 재생산구조가 국제분업구조상 저위에 위치하고 있어 기

술적 종속하에 있으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그 나라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이를 위해 국가는 노동
통제정책을 통하여 임금 및 작업조건의 개선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를 억제하게
된다.이러한 노동통제정책은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온존시켜 산업재해 발생을
102)각 국의 경우에 대체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입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

법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다.한국의 경우를 보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에「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각각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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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단기적으로는 국가의 노동통제정책은
자본의 축적기반인 저임금 구조의 온존을 가져와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지만 그
통제정책으로 말미암은 산업재해 발생의 증가는 경제적 손실과 노사간의 갈등
및 안정적인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위협 등을 초래하여 자본의 장기적인 이
익에 반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상쇄기키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산업안
전보건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요약하면 자본의 장기적인 이익
에 봉사하는 국가의 산업재해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 영향의 정도는 자본주의 체제내화의 대상인
노동운동의 발전 정도 및 해당국가의 재생산구조의 특징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전략은 벌금이나 처벌과 같은 재제로 특정한 행동의 비용을 높이고 사람

들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위신의 손상과 오명 등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이용하여 확보하고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이 전략은 의도하
는 변화가 불연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쉽게 탐지될 수 있으며 그 변화가 중
요한 것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전략이다.103)
규제전략은 정부의 개입전략으로서 가장 전통적인 것이며 널리 사용되고 있

으나 여러가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규제는 법률이나 지침 등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간에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이므
로 많은 비능률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규제대상자들은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순응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독이 필요
하다.또 규제를 회피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인 최소한의 기준만 이행하는데 그
치기 때문에 혁신을 저해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대상자들에게 불필요
한 부정적 처벌효과를 주기도 한다.104)산업안전보건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규
제전략은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3)조탁,전게논문,p.74.
104)Balch, ,pp.56~60.



72

벌금이나 사법적 재제를 가하는 기준설정방식이 이용되고 있다.이러한 기준설
정방식은 산업안전보건규제의 수단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규제기관이 각종의 안전 보건 기준을 제정하여 고용주가 이를 지키
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산업
재해나 직업병이 사회적으로 적정수준 이상의 각종 정보의 제공과 기술지도 및
산재예방의식향상을 위한 활동을 펴고 있으나 아직 이들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그 효과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활동들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다.

정정정부부부규규규제제제의의의 변변변천천천 과과과정정정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1953년 5월 10일 제정.공포된 근로기준법에

서 시작되었다.근로기준법 제6장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준수할 사항을 제64조로
부터 제 73조까지 열거하였다.그 중 중요 내용은 위험기계의 안전장치,유해물
의 종류,근로자의 안전위생교육,건강진단,안전보건관리자 배치 등 재해예방
에 필요한 기본 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법령이 제
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1954년 4월 6일에 동 법 제72조에 규정된 안전관리
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에 관한 예규를 시달하였는데 그 중요골자는 첫째 근로
자 150인 이상을 사용하거나 원동기 100마력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정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함과 아울러 보건관리자 배치에 있어서는 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사용 규모에 따라 의사인 보건관리자와 의
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구분하여 배치 인원을 정하였으며 둘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행하여야 할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건관리자로서 기능
을 다하도록 하였다.105)
1957년 3월 16일에는 예규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서식을 제정하였는데

105)김종배,전게논문,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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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 및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에서 행하여야 할 의
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업장 보건관리 상황보고서와 사업장 안전관리 상황보
고서의 두가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직후의
안전보건산업은 부수 법령인 근로안전관리 규칙과 근로보건관리 규정이 제정
시행되지 않아 그 중요부분을 예규로서 시행해 왔었다.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
의 방지를 위하여 취업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80년대 이
후 중화학공업의 추진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위험한 기계ㆍ기구의 사용증가
및 새로운 공법의 사용 등에 의해 산업재해가 대형화하고 빈발해지며 유해물질
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기 어려워졌다.2000년에 68,976명이었던 총 재해자수가 2004년에는 88,874
명으로 거의 29% 가까이 증가했다.물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
체수의 증대에 따라 나타난 것일 수 도 있으나 문제는 피해근로자의 절대적 규
모가 매우 커졌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의 기본법이므로 고용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규

제사항만 다루고 있다.따라서 위험한 기계 기구의 설계나 배치,사용상의 문제
점이나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항만하역 등의 작업에 있어서의 재해방지문제,보
호장비의 근원적 규제,유해물질에 관한 기술적 대책 등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나 보완만으로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기술의 개발과 전문단체의
육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였다.그리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서의 재해예방을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규제할 독립법의 제정이 시급하게
요청되었다.106)

106)선진국에서는 건강문제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률 제정의 배경이 되었으나 우리나라 에서는 고도의 노동통제로 인해 조직적인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산재의 객관적 현실로 인한 갈등의 사전예방적
측면과 정통성이 취약한 제5공화국 정부가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ILO가입조
건에의 충족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근로자의 참여가 봉쇄된 채 법률이 제
정되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내용이 허구화되었다는 재야 노동계측의 주
장도 있다.노동과 건강연구회,『노동자건강의 사회적 보장』 (서울 :한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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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81년 산업안전법이 제정되었는데 산업안전법은 1981년 11월 19
일 제안되고 12월 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근
로기준법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7)
첫째,사업주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다.근로기준법에서는 안전보건업무의 책

임자로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용자 개념은 광범위하고 상대적이어서
사업주 이외에 회사의 사장이나 공장장 또는 현장의 작업주임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책임이 쉽사리 말단의 관리책임자에게 전가
되는 경향이 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사업주자체
를 책임주체로 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즉 사업주라 함은 근
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여108)개인기업에서는 사업주 개
인이 되고 주식회사 등에서는 법인인 회사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의 확보에 있는 것

과는 상이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
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주의 책임의 소재를 명
확히 하고 있다.
둘째,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강화하였다.근로기준법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

관리자만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규모의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의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일정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
전보건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109)
셋째,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을 명확히 하였다.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위험한 기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사
1990),pp.25~48.

107)김수복,『산업안전보건법』,서울 :박문각,1987,pp.61~69.
10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109)동법 제13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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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등이 없는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위험한 기계가 공장이나 작업장에 설치되기 이전 설
계나 제조과정에서 이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근로기준법은 위험한 기계에
규격을 만들고 또 안전장치의 구비를 의무화함과 아울러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그 제조나 변경 또는 설치에 행정관청의 인가를
조건으로 하고 인가를 필요로 하는 기계 등은 근로안전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
다.110)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나 기
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나 대여의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넷째,유해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황린성냥 기타 보건상의 유해물을 제조나 판매 또는
수입하지 못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유해물의 종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황린성냥 이외에 해당되는 유해물이 없었기 때
문에 유해물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황린성냥 이외에 벤지딘,벤지딘올 함

유하는 제재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였다.111)그 외에 벤젠과 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양도하거나 제공하
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과 성분 그
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12)

110)동법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27조.
111)동법 제37조,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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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였다.건설업이나 조선업
등에서는 위험이 많은 작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해져서 동일한 작업장에 수차의
도급관계가 형성되고 각각 사용자를 달리하는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일이
많다. 이 경우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말단의 영세 수급인에게 일임시켜서는 충
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그러나 고용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근
로기준법으로서는 말단의 수급인 밑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의무를 부담시
키기는 곤란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였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중 건
설업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
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도록 하였다.113)
여섯째,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근로기준법에서는 신규근로

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외
에도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
건교육도 규정하고 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보건
담당자에 대해서도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도
록 규정하였다.114)
일곱째,근로기준법에서는 보호구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는 보호구의 검정제도를 신설하였다.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일
정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
는 검정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이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판매나 대

112)동법 제39조.
113)동법 제18조.
114)동법 제31조,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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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115)
여덟째,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규정을 확충하였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건강진단과 질병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건강진단 외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규정이 설정되었으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등의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사업주에 권하고 있
다.116)
아홉째,근로기준법에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신설되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시설이나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이 제도의 실효를
올리기 위해 안전보건진단제도도 법정화 되었다.117)
열 번째,근로기준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즉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
조정 및 지도,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
유해 또는 위험한 장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 감독,안전보장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 운영 등이다.118)이
외에도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해
야 하며119)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120)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종래의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이

115)동법 제35조.
116)동법 제42조,제43조,제45조.
117)동법 제49조.제50조.
118)동법 제4조.
119)동법 제8조.
120)동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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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획적인 대책으로서 위험방지기준과 사업장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의 촉진,위험한 기계나 유해화학물질
에 대한 제조 및 유통단계의 규제강화,직접의 근로관계에 없는 중층하도급 등
의 특수한 근로관계에 대한 규제의 정비,건강관리의 충실,중소기업에 대한 안
전보건제도,국가의 원조 등 적극적이고 폭넓은 안전보건시책을 추진하는 기반
이 되었다.121)
1980년대 말에 발생한 여러가지 산업재해나 직업병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

로 부각되어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지자 노동부는 1988년 7월 산업안전보건 장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1989년 1월에는 산업안전과를 산업안전국으로 승격했으며
더 나아가 199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하여 산업안전 규제를 점차
강화하기 시작 하였다.‘9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집행되어 그 성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산업안전보건규제의 완화압력은 산업안전보건규제로 인한 기
업의 경제적 부담증가,경제회복을 위한 정부규제의 완화,작은 정부의 표방 등
의 이유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1993년 5월 18일 노동부와 관련 공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
었다.이 특별조치법은 산업안전보건규제 중에서 법정고용인제도를 중점적으로
완화하였다.산업안전보건규제의 경우 여러 법정고용인들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122)특
별조치법은 이러한 의무고용이 불필요한 중복고용을 가져오므로 유사한 업종을
겸직시킴으로써 그 수를 줄이거나 면제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었다.123)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집행기관의 내부지침 등으로 그 효

121)김수복,전게서,p.76.
122)산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8개법에서 11개분야에 대한 유자격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
123)예를 들면 규제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호환성을 인정하여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역시 산업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고용을 피하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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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다.124)
특별조치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정고용완화에 관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첫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의 고용의무를 전면
적으로 면제하였고 둘째 가스,전기,소방 등 개별적 위험업무를 다루는 안전관
리자의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산업안전관리자는 고용
하되 그가 다른 개별분야의 안전관리업무를 겸직하였다.또한 산업안전관리업
무의 위탁범위를 확장하여 당시 “2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되어 있었던 위탁범
위를 특별조치법에서는 “중소업체”로 더욱 확장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과정 속에서 정부는 ‘97년 5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

한 특별조치법」의 재개정으로 안전․보건관련 규제가 다시 한번 대폭 축소되
었다.125)이러한 규제완화조치는 사업장내 산업안전관리체제의 후퇴를 야기했

비용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124)이러한 경향을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서 사회규제의 풍선효과라고 한다.즉 외부의

규제완화압력이 규제기관에 가해지면 규제기관은 한편으로는 규제완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시키기 때문에 규제수준은 규제완화 이
전의 수준과 거의 유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노동부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규
제완화를 내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첫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체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둘째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를 여타 시설물안전관리자가 대행하는 가
스나 위험물취급 등 특수업체에 대해 해당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선임현황을 철저
히 파악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한다.셋째 산업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가 면제되는
비위험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산재취약업체 발견시 안전관리자
증원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넷째 각종 사업장의 지도 감독시 유해.위험물
질이나 시설에 대해 개별법령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여 사전 안정성을 확보한다.다섯째 사업장내 안전관리체제가 완화된 만큼 건강
진단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사업장 외부의 안전관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등이다.노동부,“규제완화이후 안전보건수준 저하
를 막기 위한 향후대책”,1993년도 국정감사자료.

125)1997년 5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재개정으로 안전․보건관
련 규제가 완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는 대기업과 그의
협력업체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작업장내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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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98년 초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방 노동관서의 산업안전과 및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의 인원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사업장 산업안전관리 관련 감시․감독기능을 약화시켰다.

력업체가 입주해 함께 작업하고 있고 대기업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토
록 하였으며,둘째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만 안전관리자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안전관련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자도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을 완화했다.산업안전보건법,제12조 5항,제 14조 별표411항 1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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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제제제 절절절 변변변수수수정정정의의의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본 장에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정립을 위한 도입의지가 도입
후 기대되는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
업안전보건회계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성과측정 모델을 기초로 연구모형
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도입후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효과추정
요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1)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2)산업안전담당자의 전
문성,(3)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 3가지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후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BSC성과를 토대로 (1)재무적 성과,(2)고객 성과,(3)내부프로세스 성과,(4)
학습 및 성장성과의 4가지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다.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및및및 측측측정정정항항항목목목
본 연구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2)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3)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 가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에서 특히 현재 투자와 예산규모의 적절

성,계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최고경영자의 관심 등의 변수는 J.V.Grimaldi(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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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M.Bertrand(1991),R.B.Black(1995),조경동(1987),김우수(1993),형광석(1
992),박명수(1993)등의 연구에서 측정요인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교육에 대한 관심,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

의 풍부,안전전문화 교육의 적극적 참여도 등 산업안전예방과 관련된 변수들
은 P.Lanoie와 S.Tavenas(1996),S.Spilling과 J.Eitrheim(1986),김병석(1997),
박해천(1992),박영호(1989)이영순(1999)등의 연구에서 이러한 예방요인들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이상에서 살펴본 독립변수
들의 세부적인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회회회계계계제제제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관관관심심심도도도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의지와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현재 투자와 예산규모의 적절성,(2)계속적인 투자의 필요성,(3)최고경영
자의 관심,(4)산업안전담당자의 관심,(5)투자유도를 위한 필요성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자자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성성성
이는 기업이 산업안전 관리자의 전문성과 기술수준과 교육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업안전관리자의 (1)새로
운 정보와 교육에 대한 관심,(2)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의 풍부,(3)
교육적 능력의 풍부,(4)안전전문화 교육의 적극적 참여도,(5)전문가 기술수
준 여부 등을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제제제도도도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구구구체체체적적적 방방방법법법의의의 시시시행행행
본 연구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별도의 계정과목의 분류,관리 및 통제,
(2)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3)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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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5)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방안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표표표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및및및 측측측정정정항항항목목목

독립변수 측정항목

A.산업안전보건회계
제도에 대한 관심도

1.현재 투자와 예산 규모의 적절성
2.계속적인 투자의 필요성
3.최고경영자의 관심
4.산업안전담당자의 관심
5.투자유도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B.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1.새로운 정보와 교육에 대한 관심
2.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의 풍부
3.교육적 능력의 풍부
4.안전 전문화 교육의 적극적 참여
5.전문가 기술수준의 관리자

C.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

1.별도의 계정과목의 분류,관리 및 통제
2.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
3.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
4.조세지원
5.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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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및및및 측측측정정정항항항목목목
본 연구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BSC방법

론을 통하여 네 가지 성과별로 성과 측정치를 사용하였다.이에 따라 먼저 BSC
를 통한 경영성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에서 새로운 성과측정시스템으로서 BSC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기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기업
의 현 상태를 이해하고 현재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수정한다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 기업의 성과는 주로 결과 측면인 재무성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는 이러한 재무적인 측정지표에 근거한 성과측정은 기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최
적화 하기보다는 부분적인 부서의 성과를 최적화하는 오류를 범하여 왔다.
전통적인 재무지표는 기업의 과거를 나타내 주는 성과지표로 단기적이며 과

거 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심화되고 환경의 변화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기업의 미래 성과를 올바로 에측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전
통적으로 재무회계(financialaccounting)는 기업의 운영 상황과 건강 상태를 측
정하는 주요 방법론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재무 정보만 가지고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하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따라서 보다 균형 잡힌 성과측정시스템이 필요하
며,이 성과측정시스템에는 이윤,수익성,주주가치 등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공급자와의 제휴,내부 프로세스의 개선,지적 자산,기업의 학
습 및 성장 능력 등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성과도 포함되어야
한다.즉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고 모니터하며,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
하기 위해서 기업의 성과측정은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과 맞물려 다양한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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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자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도 성과측정에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성과측정시스템
을 필요로 한다.그 결과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적자원,품
질,고객 만족 등의 비재무적인 지표들을 재무적인 지표와 더불어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BSC는 조직의 사명과 전략들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정지

표들의 집합으로 바꾸어주는 하나의 툴이다.BSC는 투하자본 수익률과 같은 과
거의 재무측정지표들을 포함하면서 과거 성과에 대한 재무적인 측정지표를 추
가해서 미래 성과를 창출하는 측정지표를 제공한다.
BSC는 Kaplan과 Norton이 제시한 네 가지 성과에 따라 조직전략과 비전을

구체화하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회사구성원들이 어떻게 현
재와 미래 고객들을 위해 가치를 창조할 것인지,미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필
요한 사람과 시스템,절차에 대한 투자와 내부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조합해야
하는지를 측정케 해준다.
BSC는 재무적 성과로 단기적인 성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또 다른 측면

에서는 장기적으로 뛰어난 재무적,경쟁적 성과를 이룰 가치동인(valuedriver)
을 명확하게 규명해준다.과거 재무회계 모형은 물리적 자산이나 유형자산 관
리에 탁월한 기능으로 수백년간 회사전반의 관리시스템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정보시대에서는 무형자산과 비 물리적인 요소의 관리가 더 중
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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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재무무무적적적 성성성과과과
사업단위들은 BSC 구축과정을 통해 기업전략을 자신의 재무적 목표들로 연

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재무적 목표들은 성과측정기록표에 있는 다른 시
각에서 도출된 목표들과 측정 지표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성과측정기록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재무적 목표에서 출발,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제적인 성과를 전달하기 위해 재무적 프로세스와 고객,내부 프로세
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직원 및 시스템을 함께 연결함으로써 전략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다시 말해,재무적 목표와 측정지표는 전략으로부터 기대되는
재무적 성과를 규정하고,균형성과표의 4가지 성과의 목표와 측정 지표에 근거
해서 이를 모두 목표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재무적 목표는 사업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맞춰,전략적인 목표와도

부합되게 설정해야 한다.즉,성장단계,유지단계,수확단계에 대응되는 재무적
인 목표를 세워 성과측정을 해야 한다.

고고고객객객 성성성과과과
BSC의 고객성과에서는 기업이 경쟁하기로 선택한 고객과 세분시장을 파악한

다.세분시장은 기업의 재무적 목표에서 수입원천을 나타내며,고객성과는 만족
도,충성도,확보율,유지율,수익성 등 핵심적 고객 성과측정지표를 목적으로
삼은 고객과 세분시장에 맞게 정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목표고객과 세분시장에 전달할 가치명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사업단위 관리자는 고객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것 외에
도 BSC의 고객성과에서 사명선언문과 전략선언문을 구체적인 시장 및 고객중
심의 목표로 전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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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내부부부 프프프로로로세세세스스스 성성성과과과
관리자들은 고객과 주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가장 핵심인

가를 밝혀내야 한다.관리자들은 내부 프로세스 가치사슬을 구체화해야 한다.
가치사슬은 현재와 미래의 고객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대한 새로운 해결
책을 발견하는 혁신 프로세스에서 출발해야한다.
따라서 고객사슬은 기존 고객에게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운영 프로

세스로,나아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부터 고객의 가치를 증가시
키는 사후서비스로 이어진다.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성과에서,관리자는 주주
와 목표고객 세분시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탁월한 주요 프로세스를 파악한
다.
전통적인 성과측정 시스템은 단지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원가,품질,시

간 측정지표를 통제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BSC 접근방법은
내부 프로세스 성과에 대한 요구가 개별적인 외부 고객의 기대로부터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학학습습습 및및및 성성성장장장 성성성과과과
궁극적으로 재무,고객,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의도한 목적을 충족시키

는 힘은 조직의 학습과 성장 역량에 달려있다.학습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원천은 직원과 시스템 및 조직이다.일반적으로 전략이 효과적으로 달성
되기 위해서는 조직 역량을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사람과 시스템 그리고 프로세
스에 대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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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및및및 측측측정정정항항항목목목

독립변수 측정항목

D.재무적 성과

1.수익성 향상
2.생산성 향상
3.유동성 향상
4.영업이익의 증가
5.영업비용의 절감

E.고객 성과

1.주문처리시간의 단축
2.고객만족의 증가
3.공사기간의 단축
4.시장점유율의 증가
5.고객충성도의 증가

F.내부프로세스 성과

1.연구개발 등의 혁신 증가
2.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3.리드타임의 단축
4.원자재의 낭비율 감소
5.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증가

G.학습 및 성장 성과

1.종업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
2.종업원의 산업안전 의식의 향상
3.종업원의 생산성의 증가
4.종업원의 이직율 감소
5.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조직문화의 긍정적 변화



89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본 연구에서 기업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의사결정시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를
BSC성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그그그림림림 연연연구구구모모모델델델

도도도입입입의의의지지지 기기기업업업성성성과과과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 재재재무무무적적적
회회회계계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성성성과과과
관관관심심심도도도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회회회계계계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 제제제도도도의의의 도도도입입입 고고고객객객

관관관리리리자자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성성성 성성성과과과

내내내부부부프프프로로로
구구구체체체적적적 세세세스스스 성성성과과과

방방방법법법의의의 시시시행행행

학학학습습습 및및및
성성성장장장 성성성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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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가가가설설설설설설정정정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회회회계계계제제제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관관관심심심도도도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가설 1.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자자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성성성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

입 후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가설 5.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
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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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
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
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제제도도도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구구구체체체적적적 방방방법법법의의의 시시시행행행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

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가설 9.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의 산업
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10.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의 산업
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11.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의 산업
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의 산업
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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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설설설문문문지지지 구구구성성성
설문지의 총 문항수는 45문항이며 기업의 일반적 특성과 응답자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항이 10문항이며,설문의 첫부분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
입 의지에 대한 결정요인을 묻고자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에 대
한 질문이 5문항,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항이 5문항,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과 관련된 질문이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재무적

성과에 관하여 5문항,고객 성과에 관하여 5문항,내부 프로세스 성과에 관하여
5문항,학습 및 성장성과에 관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설문 항
목은 각 문항의 번호를 각각 점수로 표시하여 Likert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표표표본본본추추추출출출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경인지역 소재 건설업,건축업,토목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회

계제도의 도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업성과를 연구하였다.이는 기업
특성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의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건설업,건축업,
토목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대상의 업종선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 업종을 연구대상으로 하

기 보다는 산업재해 발생과 연관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 건설업,건축업,
토목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집단은 경인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편과 방문,E-mail을 통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회수한 총 20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와 응
답자의 의도가 불분명한 설문지와 같은 분석자료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50
부를 제외한 총 150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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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첫째,기업의 일반적 특성 분석 및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도입 후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2)둘째,설문지
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그리고 (3)셋째,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SPSS10.0과
MS-Exel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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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해해해석석석

제제제 절절절 표표표본본본구구구성성성

본 연구를 위하여 경인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편과 방문,E-mail
을 통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회수한 총 200부 중 불성실한 응답과 자료
로서 부적절한 50부를 제외한 총 150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설문에 응한
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 기업의 업종별 구성은 건설업,건축업,토목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리고 응답 기업의 법적 안전관리비의 규모는 5억 원 미만이17%,5억
~10억 원이 45%,10억 ~20억 원이 26%,20억 원 이상이 12%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직종은 모두 사무직으로 나타났으며,직급은 과장급 이상이

40%,과장급 미만이 60%로 나타났으며,직책은 모두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
등 시설안전관리자로 분석되었다.그리고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75%가 정규직으
로 나머지 25%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관련 자격증의 종류는 건설안전기사가 41%,산업안전기사가

42%,기타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이 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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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측측측정정정항항항목목목의의의 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변변변수수수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과과과 신신신뢰뢰뢰성성성 분분분석석석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말한다.

즉,특정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측정도구가 해당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타당도의 평가방법에는 (1)내용타당도,(2)예측타당도,(3)구성타당도가 있

으며 구성타당도는 다시 다속성다측정 방법(multitrate-multimethod),논리적구
성 타당도(nomologicalvalidity),요인분석(factoranalysis)으로 구분된다.본 연
구에서는 이 가운데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의 공통차원

(commonunderlyingdimensions)을 통하여 이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계기법이
다.즉,서로 상이한 개념들에 대한 측정항목을 개발한 후에 측정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요인분석을 통하여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적재)내며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따라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진 항목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요인들 간에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각 요인들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같은 요인 내의 항
목들은 집중타당성을 유지하고 요인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요인분석의 방법에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or

ordinaryfactoranalysis)과 확즉정 요인분석(confirmatoryfactoranalysis)이 있
다.탐색적 요인분석은 사전에 어떤 요인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할 때 주로 실
시하며 사후적으로 요인을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그리고 확증적 요인분석은
사전에 정해진 요인과 측정항목들에 대해 해당 측정항목들이 측정하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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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되는가를 검증해 보는 방법이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의 타당도(validity of
measurement)를 측정하였다.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간격척도 혹은 비율척도에 의해 측정되어

야 하며,표본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00개 이상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50개 이
상이 되어야 한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alcomponentanalysis)과 공통요인분

석(commonfactoranalysis)두 가지가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을 위하
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출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eigenvalue가 1이상,요인적재

값(factorloading)이 0.5이상인 값을 요인으로 추출하도록 하였으며,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요인행렬(fatormatrix)의 열(column)의 분산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요인구조를 가장 단순화 할 수 있고,해석이 가장 용이한 VARIMAX회전방식
을 이용하였다.그리고 요인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
다.
요인분석 결과는 처음 설문 문항 중에서 공통성 척도에 의하여 설명력이 높

은 eigenvalue가 1이상,요인적재값이 0.5이상인 요인별로 다음의 3개 항목씩
으로 재구성하였다.
신뢰도는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

산을 의미한다.즉 동일한 변수를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 값이 얻
어지는 정도를 말한다.척도의 신뢰도는 한 대상을 유사한 측정도구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 가지 측정도구로 반복 측정하였을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
는 정도와 관련된다.즉 일관성 있는 결과가 산출될수록 그 척도(측정치)의 신
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뢰도의 측정방법에는 (1)반복측정 신뢰도(test-retestreliabilty),(2)반분 신

뢰도(split-halfreliability),(3)문항분석(item-totalcorrelation),(4)알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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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coefficientalpha),(5)대안항목 신뢰도(altenativeform reliability),
(6)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reliabilty)등의 방법이 있는데,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내적 일관성(internalconsistency)에 의한 알파계수 측정방법
이다.내적 일관성은 하나의 construct를 다항목(multi-item)으로 측정했을 때
항목들이 일관성(consistency)혹은 동질성(homogeneity)을 갖는가에 관한 것이
다.내적 일관성은 항목들간의 상관관계로써 평가되는데,항목들간의 상관관계
가 높을수록 내적 일관성이 높다.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적 일관성
에 의한 척도의 신뢰성 평가방법은 Cronbach'sα를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 항목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항목 척

도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Cronbach'scoefficientalpha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Cronbach'sα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높을수록 바람직하나 반드

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으나,일반적으로 0.8-0.9이상이면 바람
직하고 0.5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각 항목별 신뢰도의 측정기준인

Cronbach'sα 값이 (1)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0.619,(2)산업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0.531,(3)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0.781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리고 (4)재무 성과
는 .775,(5)고객 성과는 .700,(6)내부프로세스 성과는 .746,(7)학습 및 성장
성과는 .698로 역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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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과과과 신신신뢰뢰뢰성성성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변수 항목 요인 1요인 2요인 3 α 값

산업안전
보건회계
제도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인 투자의 필요성 .811

.619투자유도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792

최고경영자의 관심 .775

산업안전
관리자의
전문성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 .834

.531교육적 능력 .784

전문가 기술수준의 관리자 .675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 시행

별도 계정과목의 분류 및 관리 .908

.781안전보건원가명세서 공시 .802

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801

고유치 1.475 1.403 1.706

설명분산(%) 49.15046.783 56.879

누적분산(%) 100 100 100

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식 :VAR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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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타타타당당당성성성과과과 신신신뢰뢰뢰성성성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변수 항목 요인1요인2요인3 요인4 α 값

재무
성과

영업이익의 증가 .735

.775유동성의 향상 .722

생산성의 향상 .715

고객
성과

공사기간의 단축 .789

.700고객만족의 증가 .731

고객충성도의 증가 .714

내부
프로세스
성과

연구개발 등의 혁신증가 .802

.746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738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증가 .700

학습 및
성장 성과

종업원의 생산성의 증가 .776

.698종업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 .737

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732

고유치 1.910 2.032 1.903 1.752

설명분산(%) 63.68367.73363.42258.394

누적분산(%) 100 100 100 100

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식 :VAR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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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변수들 간의 관계는 연속변수들 간의 상관성의 강도와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

하는 (1)상관계수 분석(correlationcoefficientanalysis)과 독립변수의 종속변수
에 대한 영향력과 예측을 위한 (2)회귀분석(regressionanalysis)이 있다.
회귀분석은 한 변수를 종속변수(dependentvariable)로 그리고 다른 변수를

독립변수(independentvariable)를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단순회귀분석(simpleregression),두 개 이상인 경
우를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이라고 한다.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설정은 논리적 타당성을 토대

로 이루어져야 한다.논리적 근거 없이 어떤 임의의 두 변수 중 하나를 독립변
수,다른 하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더라도 두 변수 간에 독립,종속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독립변수들과 4가지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각각의 변수들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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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들들들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표표표

변수명 제도도입
관심도

관리자의
전문성

구체적
방법시행

재무
성과

고객
성과

프로세스
성과

학습성장
성과

제도도입
관심도 1.000

관리자의
전문성 0.173** 1.000

구체적
방법시행 0.067 0.176** 1.000

재무
성과 0.013 0.078 0.244** 1.000

고객
성과 0.055 0.013 0.168** 0.256** 1.000

프로세스
성과 0.052 0.074 0.213** 0.360**0.367** 1.000

학습성장
성과 0.121* 0.087 0.077 0.240**0.394** 0.330** 1.000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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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및및및 논논논의의의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회회회계계계제제제도도도의의의 관관관심심심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효효효과과과

표표표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회회회계계계제제제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관관관심심심도도도 효효효과과과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A.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대한 관심도 t p값 결과

가설 1.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
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재
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7 .805 기각

가설 2.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
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고
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39 .299 기각

가설 3.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
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내
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980 .328 기각

가설 4.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
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학
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91 .023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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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의 검증결과는 유의도 0.805(p>0.05)로 기각되었다.즉,기업의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
무적 성과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투자의 지속적
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
심도가 장기적으로 유동성 향상,수익의 향상,영업이익의 증가 등을 가져올 것
이지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대부분의 응답 기업
에서 그 도입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또한 본 설문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관심도의 요인들이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 비계량적인 지표로 설정됨에 따라 계량적 지
표인 유동성 향상,수익의 향상,영업이익의 증가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응답 기업들이 답을 항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2.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는 검증결과 유의도 0.299(p>0.05)로 기각되었다.즉,기업의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고
객 성과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응답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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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공사기간의 단축,고객충성도의 증가,
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의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이는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장기적으로는 공사기간의 단축,
고객충성도의 증가,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의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지만 역시 재무적 성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
건회계제도의 도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대부분의 응답 기업에서 그 도입효과
에 대해 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3.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은 검증결과 유의도 0.328(p>0.05)로 기각되었다.즉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내부 프로세스 성과와 유의한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등의 혁신증가,원자재의 낭비률 감소,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등

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서 아직 도입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내부프로

세스 향상을 통한 생산성 및 비용절감이 기대되지만 내부프로세스로의 구축과
시행 후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도입 후 3~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대부분의 응답 기업이 그 도입 효과
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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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는 검증결과 유의도 0.023(p<0.05)로 채택되었다.즉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종업원의 업무만족도 향상,종업

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등의 학습 및 성장 성과에서
도입 효과가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생산현

장에서의 종업원의 직무와 근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즉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
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생산현장에서 그 효과
가 즉시 또는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
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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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자자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효효효과과과

표표표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관관관리리리자자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성성성 효효효과과과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B.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t p값 결과

가설 5.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76 .141 기각

가설 6.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고객 성
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0 .803 기각

가설 7.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
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94 .164 기각

가설 8.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39 .102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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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
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는 검증결과 유의도 0.141(p>0.05)으로 기각되었다.즉,기업의 산업안
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교육적 능

력,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역시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의 향상,수익성의 향상,영업이익의 증가 등 전반적인 재무적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일반
화되어 있지 않고 시행초기인 점과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운용을 위한 전문인
력 부족 등의 이유로 그 구체적인 효과를 장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6.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
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은 검증결과 유의도 0.803(p>0.05)으로 기각되었다.즉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교육적 능력,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관
리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공사기간의 단축,
고객충성도의 증가,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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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일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몇 몇 기업들도 산업안전관리 요원의 확보율이 낮고 전문성이 낮은 원인에 기
인하며,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고객성과와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
적 요인과 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7.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
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은 검증결과 유의도 0.164(p>0.05)로 기각되었다.즉 현장관리능력과 법
적 기술적 지식,교육적 능력,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관리
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연구개발 등의 혁신
증가,원자재의 낭비률 감소,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등 내부프로세스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내부프로세스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
대되지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시행초기인 점에 기인 한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독립된 권한을 위임받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시행부서의 존재,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담당자의 능력이나 수준에 따라 그 효
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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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8.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
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은 검증결과 유의도 0.102(p>0.05)로 기각되었다.즉 현장관리능력과 법
적 기술적 지식,교육적 능력,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관리
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종업원의 업무만족도 향상,종업

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등 학습 및 성장 성과에는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현재 우리나라 종업원들
의 교육수준,의식수준 둥을 고려해 볼 때 일방적인 산업안전관리자의 교육이
나 관리지침 등에 크게 학습 및 성장성과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
다.
또한 단순한 산업안전이라는 요인이 종업원 근로조건,특히 직업을 선택하거

나 이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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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도도도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구구구체체체적적적 방방방법법법시시시행행행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효효효과과과

표표표 제제제도도도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구구구체체체적적적 방방방법법법의의의 시시시행행행 효효효과과과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C.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 t p값 결과

가설 9.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714 .000 채택

가설 10.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
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
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06 .001 채택

가설 11.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
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
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083 .000 채택

가설 12.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
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
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53 .14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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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9.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의 검증결과는 유의도 0.000(p<0.05)로 채택되었다.즉 기업의 산업안전
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응답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의 중요 지표인 유동성의 향상,수익성의 향상,영업
이익의 증가 등 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제도화 하기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시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응답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다른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요인들보다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과 같은 현실적이며 제도적인 정책의 시행이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계량적 지표인 재무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10.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의 검증결과는 유의도 0.001(p<0.05)로 채택되었다.즉 산업안전보건회
계처리기준의 제정,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
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공사기간의 단축,고객충성도의 증가,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특히 이 중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
시와 같은 요인은 재무제표 등의 회계정보 제공의 수단으로서 일반 회계정보이
용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그 사회적 기여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11.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의 검증결과는 유의도 0.000(p<0.05)로 채택되었다.즉 산업안전보건회
계처리기준의 제정,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과
같은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
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 내부에서 프로세스 과정을 통하여 보다 체

계적으로 구체화 됨으로써 연구개발 등의 혁신증가,원자재의 낭비률 감소,결
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등을 통한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12.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의 검증결과는 유의도 0.147(p>0.05)로 기각되었다.즉 산업안전보건회
계처리기준의 제정,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 기



113

업의 산업안전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종업원의 업무만족도 향상,종업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
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등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이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의 시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전문적인 산업안전시스템의 미
비하다는 점과 학습 및 성장 성과보다는 재무적 성과나 고객성과,내부프로세
스 성과들과 보다 유의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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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과과과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도입 후 기대되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
들의 효과추정 요인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1)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2)산업안전담당자의 전
문성,(3)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의 3가지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였
다.
그리고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후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BSC성과를 토대로 (1)재무적 성과,(2)고객 성과,(3)내부프로세스 성과,(4)
학습 및 성장성과의 4가지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기업성과와의 가설검증은 재무

성과,고객성과,내부프로세스 성과와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기각되었으나,학습 및 성장 성과와는 유의한 상관관계 검증되어
유일하게 채택되었다.
이는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산업안전보건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장기적으로 유동성 향상,수익의 향상,영업이익의
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지만 산업안전회계제도의 도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대
부분의 응답 기업에서 그 도입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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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설문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관심도의 요인들이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 비계량적인 지표로 설정됨에 따라 계량적 지
표인 유동성 향상,수익의 향상,영업이익의 증가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응답 기업들이 답을 한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산업안전보

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장기적으로는 공사기간의 단축,고객충성도의 증
가,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의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지만 역시 재무적 성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대부분의 응답 기업에서 그 도입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기업의 산

업안전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내부 프로세스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개발 등
의 혁신증가,원자재의 낭비률 감소,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등의 내부프로세
스 성과에서 아직 도입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내부프
로세스 향상을 통한 생산성 및 비용절감이 기대되지만 내부프로세스로의 구축
과 시행 후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도입 후 3~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나
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대부분의 응답 기업이 그 도입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산업안전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와 종업원의 업무만족도 향상,종업원

의 산업안전의식 향상,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등의 학습 및 성장 성과에서 도
입 효과가 유의하게 분석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응답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회
계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생산현장에서의 종업원의 직무와 근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즉 투자의 지속적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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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나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생산현장에서 그 효과가 즉시 또는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대부분
의 응답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기업성과와의 가설 검증은 재무 성과,고객

성과,내부프로세스 성과,학습 및 성장 성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는 먼저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교육

적 능력,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역시 장기적으
로는 유동성의 향상,수익성의 향상,영업이익의 증가 등 전반적인 재무적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시행초기인 점과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운용을 위한 전
문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그 구체적인 효과를 장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교육적 능력,전문가 기술수준 등

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공사기간의 단축,고객충성도의 증가,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응답 기
업들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일부 산업
안전보건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몇 몇 기업들도 산업안전관리 요원의 확보
율이 낮고 전문성이 낮은 원인에 기인하며,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고객성
과와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과 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교육적 능력,전문가 기술수준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연
구개발 등의 혁신증가,원자재의 낭비률 감소,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등 내부
프로세스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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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
의 내부프로세스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 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시행초기인 점에
기인 한것으로 해석된다.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독립된 권한을 위임받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시행부서의 존재,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담당자의 능
력이나 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현장관리능력과 법적 기술적 지식,교육적 능력,전문가 기술수준 등

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은 종업원의 업무만족도 향상,종업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등 학습 및 성장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현재 우리나라 종업원들의 교육수준,의식수
준 둥을 고려해 볼 때 일방적인 산업안전관리자의 교육이나 관리지침 등에 크
게 학습 및 성장성과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단순한 산업
안전이라는 요인이 종업원 근로조건,특히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과 기업성과와의 가설 검증은 재무

성과,고객성과,내부프로세스 성과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채택되었으며,학습 및 성장 성과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 기각되었다.
먼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

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재무적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응답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의 중요 지표인 유동성의 향상,수익성의
향상,영업이익의 증가 등 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제도화 하기위한 구체적
인 방법의 시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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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응답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과 관련된 다른 주관적이고 임의
적인 요인들보다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
시,산업재해보험과의 연계 등과 같은 현실적이며 제도적인 정책의 시행이 보
다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계량적 지표인 재무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산업

재해보험과의 연계 등과 같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공사기간의 단축,고객충성
도의 증가,고객만족의 증가 등 고객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중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안전보건원가명세
서의 공시와 같은 요인은 재무제표 등의 회계정보 제공의 수단으로서 일반 회
계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그 사회적 기여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고객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
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산업

재해보험과의 연계 등과 같은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
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기업성과 중 내부프로세스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기업 내부에서
프로세스 과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 됨으로써 연구개발 등의 혁신
증가,원자재의 낭비률 감소,결함률과 재작업률 감소 등을 통한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기준의 제정,안전보건원가명세서의 공시,산업

재해보험과의 연계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 후 기업성과 중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기
업의 산업안전보건회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이 종업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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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향상,종업원의 산업안전의식 향상,종업원의 이직률 감소 등 학습 및
성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이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시행이 보편화되
어 있지 않고,전문적인 산업안전시스템의 미비하다는 점과 학습 및 성장 성과
보다는 재무적 성과나 고객성과,내부프로세스 성과들과 보다 유의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제제 절절절 본본본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및및및 향향향후후후의의의 연연연구구구방방방향향향

본 연구는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서 일반화되지 않고 비교적 생소한 제도인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대하여 그 도입의지와 기대되는 기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이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초기 탐색적 연구인 것이다.따라서 본 절에서는 초기 연구과정에서 일반적으
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의 한계점과 이와 관련된 향후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초기 단

계로서 이 제도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자들의 산업안전보건회
계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구체적인 설문 항목의 이해의 정도를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하였다.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기업들 간,응답자들 간의 특성
을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지식 등 이해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응답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요인과 도입의지 및 기업성과 간의 보다

세부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기업 특성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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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하여 건설업,건축업,토목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러나 업종별 또
는 산업별,기업의 규모별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기업성과 간
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향후 이러한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본 연구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의지와 기업성과를 측정하고자

한 연구이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환경회계 또는 산업재해,안전보건 등의 분야
들과 그 명확한 경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야에서 사
용되었던 분석기법들을 원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이렇게 유사한 분야들 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이론적인 논거와 산업안
전보건회계 분야의 독자적인 연구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사용했으나,보다 객관

적이고 검증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재무적이고 계량화된 지표
를 토대로 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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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를 실증 분석하기 위한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상이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
지 않으며 귀하의 응답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학문적 연구만을 위해 사용 됩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본 연구 수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본 설문조사
의 분석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요약분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리며,본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많은 협
조 부탁드립니다.

2005년 5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임 정 용

H.P:011-380-3099
E-mail:jylim@dwcon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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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사사사 및및및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현현현황황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01.귀사의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고용형태 사무직 생산직
정규직 명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명
총계 명 명 명 명

02.다음 중 귀사가 속한 업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
(1)음식료품 (2)의복섬유 (3)기계금속 (4)전기,전자 (5)금융 및 보험
(6)건설업,건축,토목 (7)화학 및 화공 (8)생명과학 (9)정보통신 IT관련업
(10)교육 서비스업 (11)요업 (12)환경 (13)기타( )

03.귀사의 설립년도는 언제입니까?

04.귀사의 지난 회계년도(2004년말)의 자산총액은 얼마입니까?

05.귀사의 지난 회계년도(2004년 기간동안)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06.귀사의 법적 안전관리비는 얼마입니까?( )
(1)5억원 미만 (2)5-10억원 (3)10-20억원 (4)20억원 이상

07.귀하의 직급과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직급( ) 직책( )

08.귀하의 직종은 어떻게 되십니까?
(1)사무직( ) (2)생산직 ( )

09.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정규직( ) (2)비정규직 ( )

10.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 관련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
(1)건설안전기사 (2)산업안전기사
(3)산업안전관련과 졸업 (4)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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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회회회계계계제제제도도도의의의 도도도입입입의의의지지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A.다음은 귀사의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우리회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자와
예산의 규모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우리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
관리비와 관계없이 계속 투자를 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3.우리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산업안전보건회계제
도 도입에 관심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4.우리회사의 산업안전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5.우리회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투자를 유
도하기 위한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B.다음은 귀사의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6.우리회사의 산업안전관리자는 새로운 정보 및
전문화 교육에 관심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7.우리회사의 산업안전관리자는 현장관리자로서
의 관리능력과 법적,기술적 지식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8.우리회사의 산업안전관리자는 대화,발표 및
설득 등의 교육적 능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9.우리회사의 산업안전관리자는 안전 전문화교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우리회사의 산업안전관리자는 전문가 기술수
준의 차장이상 관리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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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다음은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산업안전보건회계와 관련된 계정과목을 기업
내부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 및
통제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산업안전보건회계처리 기준의 제정이 필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13.안전보건원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보건원가명세서 작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4.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
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
서 보험회사의 산재보험료와 연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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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산산산업업업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회회회계계계제제제도도도 도도도입입입 후후후 기기기대대대되되되는는는 성성성과과과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D.다음은 재무적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
제도 도입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도입 후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도입 후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도입 후 유동성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9.도입 후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0.도입 후 영업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다음은 고객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
도입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도입 후 주문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2.도입 후 고객만족도가 증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3.도입 후 공사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도입 후 시장점유율이 증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도입 후 고객충성도가 증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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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다음은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회계제도 도입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도입 후 연구개발 등의 혁신이 증가될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27.도입 후 결함률,재작업률이 감소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8.도입 후 업무의 리드타임이 단축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9.도입 후 원자재의 낭비율이 감소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0.도입 후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G.다음은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회계제도 도입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도입 후 업무에 대한 종업원의 만족도가 향
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2.도입 후 종업원의 산업안전 의식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3.도입 후 종업원의 생산성이 증가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4.도입 후 종업원의 이직율이 감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5.도입 후 산업재해의 감소로 인한 조직문화
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산업재해의 이론적 고찰
	1. 도미노이론과 재해진화이론
	2. 기타이론

	제2절 산업재해 예방이론
	1.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이론
	2. 관리감독자 제도

	제3절 산업재해의 결정요인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재해
	2. 삶의 질과 산업재해
	3. 이해조정자로서 정부역할과 산업재해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변수정의 및 연구모형
	1. 독립변수 및 측정항목
	2. 종속변수 및 측정항목
	3. 연구모형

	제2절 가설설정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에 대한 관심도
	2.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
	3.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시행

	제3절 자료수집
	1. 설문지 구성
	2. 표본추출방법
	3. 자료분석방법


	제4장 연구결과의 해석
	제1절 표본구성
	제2절 측정항목의 통계 분석
	1. 변수의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분석
	2.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제3절 가설검증 및 논의
	1. 산업안전보건회계제도의 관심도에 대한 효과
	2. 산업안전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효과
	3.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시행에 대한 효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방향

	참고문헌
	설문지

